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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내실있는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법과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도출

  - 이 연구는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시민과 소통하는 협력적인 계획과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① 계획유형별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② 

국내·외 도시계획과정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③ 서울에 도

입 가능한 시민참여방법과 관련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범위와 방법

●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민참여 사례 분석

  - 사례분석을 위해 계획 유형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

시 일반사례(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과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와 특별사례(도심

부 발전계획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로 비교·분석하였음.

  - 외국 사례는 런던, 뉴욕, 도쿄의 시와 자치구 차원의 계획을 분석하였음.

<그림 1> 연구범위와 국내외 사례분석 방법  



ii

Ⅱ. 연구결과

1. 시민참여 관련제도 및 도시계획 정보공개 현황

● 정보 제공 및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민참여

  - 2007년 ‘공공참여를 위한 국제협회(IAP2)’는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① 정

보제공(Inform), ② 협의(Consult), ③ 개입(Involve), ④ 협업(Collaborative), ⑤ 권한

부여(Empower)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서울에서의 시민참여는 1단계 정보 제

공(Inform) 혹은 2단계 협의(Consult)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생활패턴의 변화에도 불구, 시민참여 제도는 30년전과 동일

  - 현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를 보면,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열람 

등 상당히 소극적이고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시민들이 계획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민들의 생활패턴과 사회경제적 여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정보전달과 

의사소통수단이 급격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방

법은 과거 30여년 전의 법 규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

한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한 실정임.

구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례

도시
기본
계획

-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열람

- 공청회: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 1회 이상 공고

- 지방의회 의견청취: 30일 이내 의견
제시

- 공청회 주재자는 청취된 주민의견을 검
토하여 시장에게 제출

-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
당 지급

도시
관리
계획

- 주민의견 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열람

- 주민의견 청취: 둘 이상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60일 이
내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 열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
에게 통보

주민
제안
제도

-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

- 45일 이내 반영여부 제안자에게 통보 
(1회한 30일 연장 가능)

<표 1>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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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눈높이에서의 도시계획 정보공개 및 피드백 과정 필요

  - 시민참여의 첫걸음은 도시계획 관련정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

는 것임. 현재 인터넷을 통해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관련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한 고시(공고)문과 도면 위주로 되어 있음.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시민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는 피드백(feedback) 과정이 필요함.

2.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 분석

● 도시기본계획 유형에서의 시민참여 실태

  -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 유형에서는 ‘2030 서
울 도시기본계획(안)’과 ‘도심부 발전계획’의 수립과정을 비교분석하였음.

  - 두 계획 모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회나 간담회가 주를 이루었으나, 도심부 

발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음. 전문가 

간담회,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시민 대토론회(2회) 등을 통해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 상인,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앞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공청회 개최 시기와 횟수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구분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2009∼)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2004)

참여 방법 및 
시기

∙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계획수립 초기∙ 설문조사: 계획수립 초기∙ 공청회: 계획안 작성시점

∙ 전문가 간담회: 계획수립 초기(17%)∙ 시민위원회 의견수렴: 계획수립 초기(22%, 26%), 
계획안 작성시점(85%)∙ 전문가 토론회: 계획수립 초기(26%)∙ 시민대토론회: 계획안 작성시점 2회 실시(40%, 75%)

범위 및 대상
∙ 전문가: 계획수립 단계 간담회 및 토론회, 설문조사∙ 시민: 설문조사

∙ 전문가: 계획수립과정에서 간담회, 브레인스토밍, 토
론회 등에 참여∙ 시민: 대토론회∙ 주변 상인, 시민단체 등 : 대토론회

공개되는 
정보 내용

∙ 설문조사: 계획 수립 고지∙ 공청회: 계획안 최초 공개
∙ 시민대토론회 : 계획안 공개

의견제시방법 ∙ 공청회: 방청객 자유토론, 서면 의견제시 ∙ 시민대토론회: 방청객 자유토론

홍보 및 
유도 노력

∙ 공청회 개최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2개 이상)에 공고

특징 및 한계
∙ 전문가 중심의 계획수립 과정∙ 공청회를 제외하고 시민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계획안 작성∙ 계획안 수립후 시민대토론회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표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 발전계획에서의 시민참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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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유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

  - 도시관리계획 유형에서는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정을 비교분석하였음.

  -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설문조사, 열람 등 최소한의 주민참여방법이 활용된 반

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상설위윈회를 구성하여 지역상인들을 계획과정에 참여시

키고, 간담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구분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2011)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2002)

참여 방법 및 
시기

∙ 설문조사: 계획수립 초기(24%)∙ 열람: 계획안 작성시점(97%)

∙ 상설위원회: 계획수립 전, 수립 초기(15%), 계획안 작성 시(65%)∙ 주민 면담: 계획안 작성시점 3회 실시(55~70%)∙ 간담회: 계획안 작성시점 2회 실시(80~90%)∙ 설명회: 계획안 작성시점(85%)∙ 열람: 계획안 작성시점(90%)

범위 및 대상 ∙ 구역내 토지건물 소유주 : 설문조사, 열람
∙ 상설위원회: 시민, 전문가, 행정, 의회 등 참여∙ 시민: 간담회, 설명회, 면담, 열람

공개되는 정보 
내용

∙ 설문조사: 재정비 고지, 생활환경 및 방향 조사∙ 열람: 계획안 최초 공개
∙ 홈페이지: 진행과정, 설명회 자료, 공람 자료 공개∙ 설명회, 열람시 개최사실을 공지하고 내용 공개

의견제시방법 ∙ 열람 : 직접 방문하여 계획안 열람, 의견 제시
∙ 홈페이지상에 의견 제시∙ 간담회, 면담,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 열람 : 인터넷,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시

홍보 및 유도 
노력

∙ 열람시 일간신문에 열람 공고, 토지건물소유
주에게 열람공고문 우편 발송

∙ 홈페이지 개설: 진행과정 및 내용 공개∙ 열람 시 일간신문에 열람 공고, 소유주에게 계획 내용 우편 발송

특징 및 한계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참여 수준∙ 계획과정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는 이루어지

지 않음.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에 참여∙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소통 강화∙ 주민 열람시 필지별로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

<표 3>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시민참여 실태

●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문제점

 ① 계획안이 완성된 후 실시하는 사후적·형식적인 시민참여

  - 현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계획 초기에는 전문가들 위주로 운영되고, 계획안

이 거의 완성된 후에 공청회, 의견 청취, 열람이 진행되는 등 시민의견 수렴이 사후

적·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② 단조롭고 소극적인 시민참여 방법

  - 현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공청회, 설문조사, 열람 등이 

대부분이어서 상당히 단조롭고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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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시계획 유형과 성격에 맞는 사전정보 제공 부족

  -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의 성격과 공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참여의 

대상 또한 달라져야 함. 일반시민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무관심하며, 이해당사자가 

명확한 지구단위계획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계획의 유형과 

성격에 적합하게 계획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④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부족

  -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제한된 기간과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되

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임.

⑤ 주민 자치조직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부족

    - 지구단위계획은 명확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지만, 관 주도로 계획

이 수립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만 계획에 참여하고 있을 뿐, 지역 내 주민조직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부족한 실정임.

<그림 2>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실태와 문제점 



vi

3. 외국의 시민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상세하고 친절한 계획 정보 및 학습 기회 제공

  -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상세하고 친절한 계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

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현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중간계획안(draft)을 발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계획이슈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충분한 계획기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여 의견 수렴

  - 충분한 계획기간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런던플랜의 전면개정안 수립 시 공공컨설팅은 3개월, 공공심사(EiP)는 6개월

이 소요되었으며, 뉴욕에서도 계획안(PlaNYC)을 발표한 후 약 7개월간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음. 순회 설명회(Road Show), 공청회 외에도 소수자 그룹 등 다양한 이해

관계 그룹을 접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주민대표자 그룹의 형성 및 전문가(조직)의 적극적인 활용

  - 일정한 공간단위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문가 파

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자치구 계획 수립시 일정한 공간단위(블

록)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

문가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파견제도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음.

● 계획수립 및 시민참여과정의 법정화

  -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의무화하거나 관련법을 제정

하여 법제화하고 있음. 

  - 영국은 중앙정부가 작성한 도시계획정책지침을 통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커뮤니티) 참여”가 필수적임을 선언하고, 법정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계획서(SCI)

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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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관련 개선과제와 방향

<그림 3>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관련 개선과제와 방향 

1) 알기 쉽고 편리한 도시계획 정보 제공

● 알기 쉬운 도시계획 정보 제공 및 이벤트 개최

  -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 정보를 도면, 만화, 팸플릿, 애니메

이션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도시계획 관련 시민 강좌, 퀴즈대회,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휴대용기기 등을 활용한 쌍방향 의사소통체계 구축

  - 법정 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계획 진행 상황, 계획 결정 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휴대용기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

하여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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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실 있는 공론화 과정의 운영

● 시민과의 접촉기회 확대 및 참여 시기의 조기화

  - 공론화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접촉기

회를 확대하고, 계획수립 초·중반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기를 앞

당기는 것이 필요함. 최소한 중간 계획(안)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공청회 혹은 설명

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중간에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이해관계그룹의 참여 유도 및 의견 청취

  -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수립해 왔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관련 시민단체와의 공

동연구 및 소수자 그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그룹의 참여를 유도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세입자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한 주민협의체 등 대표자 그룹 형성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주민협의체 등 대표자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주민협의체는 지역주민들과 계획가, 행정측의 공식적 의사

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및 전문가 역할 강화

● 시민참여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성공 사례 발굴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기법, 

토론과 합의형성 기법 등 시민참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와 관련된 국내

외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도시계획 지원센터 설치

  - 주민협의체에 대한 공공의 재정 지원 및 전문가 파견제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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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기적으로 서울시 혹은 자치구별로 주민참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가칭) 도

시계획 주민참여 지원센터”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 계획가” 제도 도입 운영

  - 지구단위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초기부터 

참여하여 주민 입장에서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공 계획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도록 함. 

4) 시민참여 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선

● 공청회를 이원화하여 운영

  - 현재 도시계획안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 실시하고 있는 공청회를 계획수립 초중

반기와 중후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시민을 주 대상으

로 하는 공청회는 계획수립 초중반기에, 전문가를 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는 계획

수립 중후반기에 개최하는 등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법정 계획 심의 시 “시민참여 보고서” 제출 의무화

  -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

민참여 과정, 시민의견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는 “시민참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

시계획 심의 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시민참여 과정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제정

  - 시민참여와 관련된 사항 중 공청회 개최시기와 횟수, 열람 방법과 기간, 시민의견 

제시방법, 그리고 주민협의체에 대한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 조치 등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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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 유형별 시민참여 개선방향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활성화

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방향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참여방법 및 
시기

참여방법의 다양화
- 공청회 외에 간담회, 설명회 개최
- 시민아이디어 공모, 시정 모니터 요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열람 외에 간담회, 설명회 개최
- 해당 지역 주민조직의 활용 및 “공공 계획
가”제도 도입

참여시기의 조기화
- 공청회, 설명회 조기 개최

(2회 개최 검토)
- 계획수립 초기에 설명회 개최

참여범위와 
대상

다양한 이해관계그룹
의 참여유도 및 의견 
청취

- 전문가 외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
계 그룹의 의견청취

- 소유자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개념으로 참
여 대상 확대(세입자 등 포함)

공개되는 
정보 내용

계획정보를 시민 눈
높이에서 알기 쉽게 
제공

- 현황조사자료
- 사전조사보고서, 계획안 및 관련도서
- 계획의 진행상황, 제안된 시민의견 및 조
치결과 등

- 현황조사자료
- 열람 도서를 알기 쉽게 작성

(도면화, 시각화, 해설 등)
- 계획의 진행상황, 제안된 시민의견 및 조

치결과 등 

의견제시
방법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구축

- 홈페이지 개설, 별도의 의견제시란 마련
- 홈페이지 개설, 별도의 의견제시란 마련
- 열람 방법 개선(온라인 등)

홍보 및 
공공지원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 도시계획 시민강습회/워크숍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도시계획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등록자 한정)

- 시민참여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성공
사례 발굴

- 주민협의체 등 자발적 주민조직에 대한 지
원체계 마련(도시계획 관련 정보 제공, 전문
가 파견, 활동비 지원 등)

-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 만화, 애
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

- ‘도시계획 주민참여 지원센터’ 운영 

<표 4> 도시계획 유형별 시민참여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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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내실있는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필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민의견 수렴은 설문

조사, 공청회, 공람 등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형식적인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도시계획 수요를 담

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립된 계획 조차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8년 발표된 서울의 ‘권역별 르네상스계획’을 들 수 있다. 이 계획

은 서울의 서남권과 동북권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

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자치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내실있게 수렴하지 않았

기 때문에 계획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후속적인 사업추

진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방적·형식적·사후적으로 이루어져 온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

민참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과 쌍방향으

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도 불구,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노력과 제도 미흡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시민참여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1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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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로부터 약 3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시민생활과 사

회경제적 여건은 급속하게 변화하여 SNS를 통한 정보전달과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제도와 방

법은 여전히 공청회, 설문조사, 열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방식을 보다 적

극적으로 운영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제도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획 유형별

로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국내외의 성공적인 시민참여 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에 적용 가능한 방법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 내실있는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방법과 관련제도 개선방향 도출

이 연구는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시민과 소통하는 협력적인 계획과정으로 만들

어 가기 위해 1) 계획유형별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2) 국내·외 

도시계획과정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3) 내실있는 공론화를 위해 

도입 가능한 시민참여방법과 관련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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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질문

이 연구는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관련 제도현황은 어떠하며, 우리의 시민

참여는 어떤 수준(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실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참여 관련제도와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외국 대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민참여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넷째,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 도입 가능한 시민참여 

방법과 제도개선사항은 무엇인가? 

2.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실태를 실제 수립된 국내외 계획을 사례

로 분석하였다. 시민참여 방법은 계획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계획 유형을 도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같은 ‘일반사

례’와 청주 도시기본계획이나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같은 ‘특별사

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는 ① 시민참여 시기와 방법, 대상, ② 제공하

는 정보의 내용, ③ 시민의견 제시방법, ④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공공지원 등 

네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한편, 외국 대도시의 시민참여 사례는 런던, 뉴욕, 도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도시

의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방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런던은 런던플랜과 Tower Hamlet 자치구계획, 뉴욕은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PlaNYC와 표준토지이용 심의과정(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s)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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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쿄는 도쿄도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과 네리마(練馬)구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을 분석하였다.1)

<그림 1-2> 연구범위와 국내외 사례분석 방법  

보고서는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

참여 제도현황과 정보공개 실태를 진단하고, 3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실태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런던, 뉴욕, 도쿄 등 외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방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서울

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개선방향 및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1) 런던의 시민참여 사례는 양도식 박사(어번 프라즈마 대표), 도쿄 사례는 김중은(도쿄대학 박사과정), 그리고 

뉴욕 사례는 박순만(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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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① 시민참여 관련 이론 

연구, ②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연구, ③ 지구단위계획 및 마을만들기에서의 

시민참여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제별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목 저자 연도 출처

시민참여 
관련 이론

도시 거버넌스와 협력적 계획모형 박경원 2001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문정호 외 2006 국토연구원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연구 서순탁 2008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서의 
시민참여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사례 
: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도시계획의 모범답안

이중훈 2003 도시문제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실험 : 청주시 사례 황희연 200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구경북지회 세미나 발표문

도시계획 진행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 수용여부에 관
한 연구 :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중심으로

김성균 2004 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도시계획, 개발과정에서 주민 참여 시스템으로서 뉴욕
시 커뮤니티보드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연구

배웅규 2007 서울도시연구

지구단위
계획 및 

마을만들기
에서의 

시민참여

지구단위계획 입안과정에 있어 주민의견수렴방안에 
관한 연구 :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의 민원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정현순 외 200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김세용 2002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서울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연구 : 서울휴먼타운 제1
종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2010 서울특별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설계 길라
잡이

서울특별시 2011 서울특별시

<표 1-1> 시민참여 관련 선행연구 

1) 시민참여 관련 이론 연구

시민참여와 관련된 이론 연구들은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협력적 계획모형의 

도입과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시민참여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 연구로

는 협력적 계획모형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박경원, 2001), 공공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연구(문정호 외, 2006),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연구(서순탁,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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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원(2001)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도시 거버넌스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해가는 협력적 

계획모형(Collaborative Planning)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정호(2006)는 국토종합계획 등 공공계획에서 참여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장하

면서 ① 계획 수립 시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의 도입, ②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제도 등 공

론화과정의 제도화, ③ 합의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재자 및 관련기관의 설치, ④ 공공계

획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로의 개편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서순탁(2008)은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전문가의 합리성에 의존하는 기존 도

시계획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도시 거버넌스의 변화에 부응하는 계획체계로 개편을 

위해 시장친화적 도시계획, 분권형 도시계획, 지역사회 참여형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강

조하였다. 

2)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연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연구는 현행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훈(2003)과 황희연(2005)은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를 

소개하면서 ①지역 시민단체와의 공동연구 수행, ②현장조사(50여회) 및 설문조사 실시, 

③ 주민대표 간담회(20회) 및 설명회 개최, ④ 입안결과에 대한 주민 평가회 개최 등의 

시민참여 과정과 방법을 강조하였다.

김성균(2004)은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계획조례의 시민참여 관련 규정과 도시계획 수

립과정에서 시민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①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② 

주민의견 청취 범위 확대, ③ 민관협력형․주민자치형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등을 개

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배웅규(2007)는 뉴욕시의 커뮤니티보드 운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와 관련된 독립된 행정조직의 구성,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 마련, 공공의 행․재정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 여건 마련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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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 및 마을만들기에서의 시민참여 연구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정현순(2001)은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에서

의 주민의견수렴 실태를 분석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단위

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세용(2002)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무화, ② 홍보, 설명회, 그룹상담 등 참여방법의 다양화, ③ 주민제

안 시 계획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주민제안 지원제도 검토, ④ 주민참여 전담조직의 신설 

및 공공 지원방안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등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한 실무지침서를 간행하고 있다. 2010년 서울시가 발간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연구”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 지원센터 설치 등의 행정체계 구축과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1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는 주민

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과정을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에서 부터 준비, 설계, 운영에 이

르기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연구는 

이론, 법제도 등 포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어떤 수

준과 단계에 있는지를 진단하거나,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실제 수립된 계획에

서의 시민참여 시기와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휴먼타운, 마을만들기 등 실제 진행된 사업들을 사례로 소개하는 연구결과들

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 계획 등

의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1절  시민참여의 발전단계와 최근 동향

제2절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제도 현황

제3절  도시계획 관련 정보공개 현황

제4절  소결

제2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및 정보공개 현황

제
2
장

도
시
계
획

수
립
과
정
에
서
의

시
민
참
여

제
도

및

정
보
공
개

현
황



제2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및 정보공개 현황  13

제2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및 정보공개 현황

제1절 시민참여의 발전단계와 최근 동향

1. 시민참여의 의의와 발전단계

일반적으로 시민참여1)란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2007년 ‘공공참여를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IAP2)’는 시민참여의 발전단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웹사이트나 자료 등 

정보제공(Inform) 단계이며, 2단계는 의견청취, 설문조사 등 협의(Consult) 단계, 3단계는 워

크숍, 토의 등 개입(Involve) 단계, 4단계는 시민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협업(Collaborative)

단계, 끝으로 5단계는 시민배심원, 주민투표 등을 통한 권한부여(Empower) 단계이다.

정보제공
(Inform) ➡ 협의

(Consult) ➡ 개입
(Involve) ➡ 협업

(Collaborative) ➡ 권한부여
(Empower)

- 자료 제공

- 웹사이트

- 공개장소 등

- 의견청취

- 포커스그룹

- 설문조사

- 공개회의 등

- 워크숍

- 토의&표결 등

- 시민자문위원회

- 합의형성

- 참여적 의사결정 등

- 시민배심원

- 주민투표

- 권한위임 등

자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IAP2, 2007), 

<그림 2-1> 시민참여 스펙트럼

1) ‘시민참여’는 자치주권자인 일반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과정

을 말하며, ‘주민참여’는 정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말한다(민현석․정석, 2007,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홍보관 구상｣,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p.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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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서의 시민참여는 계획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도 한다.

그동안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활용되는 시민참여방법은 참여단계별로 ① 정보 제공, ② 

의견수렴 및 협의, ③ 적극적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제공 단계에서는 공람, 소

식지, 인터넷 게시판, 설명회, 공청회 등이 활용되며, 의견수렴 및 협의단계에서는 설문조

사, 토론회, 트위터, 주민 아이디어공모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

단계에서는 주민제안, 주민투표, 자발적 주민조직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는 제한된 틀 안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민참여 방법은 인터넷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Inform)하거나 설문조사·공개회의 등을 통해 협의

(Consult)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민참여 수준이 앞에서 제시한 5단계 중 1∼2단계

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분 정보제공 의견수렴/협의 적극적 참여

공람 ● △

소식지/회보/홍보자료 ●
서신/메일링 ●
인터넷 게시판 ● △

신문/방송 ●
주민설명회 ● △

공청회 ● △

설문조사 ●
토론회/포럼 ●
인터넷 토론방/블로그/트위터 ●
지역주민 자문단(시민패널) ●
주민아이디어공모 ● △

주민제안 ●
주민투표 △ ●
지역주민 포함 심의위원회 △ ●
지역주민 파트너십(coalition) ●
지역주민 자발적 조직 ●
주: 주민참여 방식별로 상대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임.

자료: 신상영, 2011,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양재섭 외,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
계 구축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142

<표 2-1>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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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의 필요성

시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에 관여하여 정책결정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화와 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Putnam(1993)은 시민참여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배양한다고 하였으며, 

김세용(2002)은 시민참여가 주민 자원을 활용하거나 주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elletier(1999)는 시민참여가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기반을 확충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정책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서는 대의 

정치의 결함을 보완하고,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의

견도 제시되고 있다(김세용, 2002; Pelletier, 1999; 김성균, 2004). 

저자 시민참여 필요성 출처

Putnam(1993) -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배양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elletier(1999)

-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기반 확충(본질적 효과)

-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지원 가능성 증진(수단적 효과)

-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규범적 효과)

“The Shaping of collective values through 

deliberative democracy : An empirical study 

from New York’s North County”, 
Policy Sciences, 32(2), pp 103-131  

김세용(2002)

- 대의정치의 결함 보완

- 주민자원 활용 및 주민 학습기회 제공

- 소수자의 권익보호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9호, pp. 

195~202

김성균(2004)
-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책

-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요소

“도시계획 진행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 수용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연구｣, 

29권 1호, pp. 177~194

<표 2-2> 시민참여의 필요성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형식적인 시민참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

여 도시계획 및 정책 결정의 근거를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장

래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해 가장 적합한 도

시계획과정을 선택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

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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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① 계획 및 정책 결정의 근거 강화, 

② 지역의 장래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③ 참여를 통한 계획의 실현성 제고, ④ 주민자

원 활용 및 사회적 자본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조정 및 합의 형성, 계획 및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력을 확

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 2-2> 도시계획에서의 시민참여 필요성

3. 시민참여 관련 최근 동향

서울시는 2007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발전계획｣을 통해 생활권별로 발전전

략을 수립하고, 2008년 그 실행계획으로 ‘권역별 르네상스’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역별 르네상스는 관련부서와 자치구,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안이 마련되어 이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뉴타운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세입자 등 관련 이

해당사자들의 참여나 배려없이 소유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주민들 간에 마찰이 일어

나거나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기본계획이나 권역별 발전계획 등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공공의 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나 정비사업에서의 이해관계 대립 등은 공론화된 시민참여과

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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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민참여를 둘러싼 최근 동향(좌: 권역별 르네상스, 우: 뉴타운사업 관련 신문보도)

한편, 최근 들어서는 동네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주민참여

형 마을만들기”와 “시민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급격하게 사라져가는 저층 주거지를 

보호하고, 주민과 함께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2008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했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에서 시작된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휴먼타운)’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와 주변 대학이 주관하고 지역 주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워가는 스튜디오형 학습프로그램인 ‘성북구 도시아카데미’는 2기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그림 2-4> 시민참여를 둘러싼 최근 동향(좌: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우: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18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제2절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제도 현황

도시계획 수립과정의 시민참여 관련제도는 1981년 도시계획법상 시민참여 관련규정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시민

참여 관련규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살펴

본다. 또한, 현행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부문별 기본계획(경관기본계획, 공

원녹지기본계획,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제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민참여 관련제도의 변천과정

1) 도시기본계획

우리나라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제도화된 것은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였다. 개정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2003년 국

토계획법 개정 시 지방의회는 의견청취 후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

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규정은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

취 정도이며, 관련 조항 또한 198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2) 도시관리계획

 198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이후 도시관리계획에서도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후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 시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종전에는 일간신문에 1

회 이상 공고하던 것을 2회 이상 공고하도록 변경하였고, 2002년 국토계획법 개정 시에는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추가하였다. 특히, 2000년 도시계획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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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열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환류(feedback) 과정이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한편,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 시에는 기반시설 정비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일부 

도시관리계획을 주민 제안2)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변화

-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 시에는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

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이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였다.

구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
계획
법

개정: 1981.3.31
시행: 1981.7.1

<법 제16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의견 타당시 반영

[1981.3.31 신설]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조항과 같이 신설 -

<영 제14조의2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등)>

①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1회 이상 
공고  [1981.9.25 신설]

개정: 1991.12.14
시행: 1992.6.15

상동

<법 제10조의2(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②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미리 관계지
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국토
법

제정: 2002.2.4
시행: 2003.1.1

<법 제20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
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타당시 반영

<법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수립, 변경 시 미리 의회 의견 청취
② 30일 이내 의견제시<영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1회 이상 
공고 [제정: 2002.12.26]

개정: 2010.2.4
시행: 2011.2.5

상동 상동

<표 2-3>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변천과정(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2) 주민은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

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법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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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
계획
법

개정: 1981.3.31
시행: 1981.7.1

<법 제16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②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의견 타당 시 반영

<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14조의2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 

⑥ 주민의견 청취 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14일
간 공람  [개정: 1981.9.25]

개정: 1991.12.14
시행: 1992.6.15

상동

<영 제14조의2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등)>

⑥ 주민의견 청취 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14일 
이상 공람  [개정: 1992.6.11]

국토
법

제정: 2002.2.4
시행: 2003.1.1

<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의견 타당 시 
반영

<법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
견청취)>

⑤ 입안 시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

<영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주민의견 청취 시,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제정: 2002.12.26]

<영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③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열람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

④ 제출된 의견이 반영 시, 다시 공고·열람 
[2000.7.1 신설]

개정: 2010.2.4
시행: 2011.2.5

상동

상동상동

상동

<표 2-4>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변천과정(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구분 주민제안

도시계획법
개정 2000.1.28
시행 2000.7.1.
* 최초의 주민제안 법규

<법 제20조 (도시계획입안의 제안)>
① 주민은 도시계획의 입안 제안 가능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
③ 제안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

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국토법

제정: 2002.2.4
시행: 2003.1.1

<법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가능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
③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개정: 2010.2.4
시행: 2011.2.5

<표 2-5>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주민제안제도 변천과정(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제2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및 정보공개 현황  21

2. 현행 시민참여 관련제도 현황

1) 도시기본계획

현행 법률상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참여 방법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시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홍보하고, 필요할 경

우 주민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공청회에 대한 규정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청회 개최

에 관해서는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시에는 의회로 하여금 계획안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청회 대신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견 청취 시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14일 이상 열람

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의견제시 조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제도는 공청회와 의견 청취 

등 상당히 소극적이고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민들이 계획수립과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나 기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민들의 생활패턴과 사회경제적 여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정보전달과 의

사소통수단이 급격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이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공청회 개최시기와 

횟수, 홍보 방법 등은 과거 20여년전에 만들어진 법규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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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례

도시
기본
계획

-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열람

- 공청회: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 1회 이상 공고

- 지방의회 의견청취: 30일 이내 의견
제시

- 공청회 주재자는 청취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

-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 지급

도시
관리
계획

- 주민의견 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열람

- 주민의견 청취: 2 이상 일간신문, 홈페
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60일 이내 반
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 열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
자에게 통보

주민
제안
제도

-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

- 45일 이내 반영여부 제안자에게 통보 
(1회 한 30일 연장 가능)

<표 2-6>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현황 

3) 부문별 기본계획 : 경관·공원녹지·지역건축 기본계획

국토계획법 외에 경관, 공원녹지, 건축 등의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경관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등에 시민참여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 부문계획 관련법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 

방법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계획 수립과정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시민참여 방법 중 공청회의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공청회 개

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기본계획은 공청회 개최 시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

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기간과 횟수를 규정하고 있다. 경관기본계획은 필요 시 주민들

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3), 제안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 제7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주민은 경관계획을 수립권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 수립 제안 가능

   ②제안받은 자는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

  <영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②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 가능 [개정 2009.11.26 시행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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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경관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의견제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렇듯 현행 국토계획법과 경관·공원녹지·지역건축 관련법에서의 시민참여 규정은 변

화된 시민생활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법제도뿐만 아

니라 조례를 통해 시민참여와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경관
기본
계획

경관법 

[개정 2008.3.21 
시행 2008.3.21.]

<법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개
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
취, 타당 시 반영

<영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개정 2009.11.26 시행 2009.11.28]

<법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0.4.15 
시행 2010.4.15.]

<법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
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③ 공청회 의견청취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내용이 타당 시 반영

<법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② 공원녹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③ 지방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내용이 타당 시, 반영

지역
건축
기본
계획

건축기본법 

[개정 2008.2.29 
시행 2008.6.22]

<법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법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
축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
견 청취

<표 2-7>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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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계획 관련 정보공개 현황

시민참여 단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료 제공, 웹사이트 등을 통한 정보제공 단계

이며, 이는 곧 시민참여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현행 도시계획 관련 정보들이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를 ① 

정보공개 방식 및 수준, ② 시민의견 제시 및 답변 수준,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

개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공개 현황

1) 정보공개  방식 및 수준

서울시는 ‘서울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http://urban.seoul.go.kr)를 개설하여(2011.2.22) 

도시계획 관련 정보와 자료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내용

은 도시계획 소개, 도시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주요 계획과 정비사업, 도시관리

계획 현황 및 입안/결정 등이며, 각각의 계획이나 사업별로 추진과정, 고시․공고문, 관련 

도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5> 서울 도시계획 포털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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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서울시 전체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도면화

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면 서비스 외에, 구역별로 관련 도서나 결정도 등

의 도면을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계획이나 사업별로 개요를 제시

하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 등 추진경위를 공개하고 있다. 

<그림 2-6> 도시관리계획 정보공개 현황(좌: 용도지역, 우: 지구단위계획구역)

 

2) 시민의견 제시 및 답변 수준

서울 도시계획 포털은 각각의 계획이나 사업별로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도록 ‘시민참여 바로가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 바로가기는 서울시가 통합 운영하

고 있는 메인 홈페이지상의 시민참여 게시판과 연결되어 민원인이 사안별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 담당자들이 게시판에 답변

을 올려놓고 있으며, 동시에 민원인의 이메일로 답변을 전송해주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포털상에 질의․응답 전용게시판을 별도로 운

영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관련 통합 게시판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

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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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여부

도시계획 포털 홈페이지는 도시계획, 주택, 건축 분야의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도로 게

시하고 있다.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

회, 토지수용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등이며, 심의결과 게시판에서는 사업명, 개요, 시행

자, 소관부서, 심의결과 등을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련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로 운영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사업별로 진행상황과 

심의결과 등을 공개하고, 관련 도면이나 도서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상

에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는 등 도시계획 관련 정보

공개 및 자료 제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도시계획 정보의 내용이 직접적인 고시·공고문이거나 이에 첨부되는 

도면 등이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

으로 공개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개되는 
내용 및 수준1)

진행과정에 대한 
공개여부2)

주민 의견 
제시 방법3)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4)

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여부5)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 ● ● ● ●

1) 공개되는 내용 및 수준: 고시․공고문과 함께 기본적인 현황(ex: 대상지 계획안, 세부내용, 도면 등)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 고시․공고문만을 게시하고 있거나 서울시 사이트로 링크 연결을 해놓은 경우(△)로 구분

2) 진행과정에 대한 공개여부: 진행과정은 현재까지의 추진경위 또는 향후 추진 일정을 말하며, 모든 계획에서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경우(●)와 일부 계획에서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

3) 주민의견 제시 방법: 도시계획 관련 전용게시판이 있는 경우(●), 전용게시판이 없는 경우(△)로 구분

4) 의견에 대한 답변: 의견에 대한 답변을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게시판에서 답변을 알 수 없는 경우(△)로 구분

5) 위원회 심의결과: 심의결과를 게시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

<표 2-8>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운영 현황



제2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및 정보공개 현황  27

2. 자치구별 도시계획 정보공개 현황

1) 정보 공개  방식 및 수준

현재 각 자치구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정보는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의 변경, 결정에 관한 고시․공

고문과 심의 결과 등이다. 

정보공개 방식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자치구와 도시계획 

관련 부서 홈페이지상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자치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

획 관련 부서 홈페이지상에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로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어

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림 2-7> 노원구 부동산·건축 종합포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공개되는 자료의 수준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도시계획 관련 

변경, 결정에 관한 고시․공고문과 함께 계획 내용, 도면 등의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고시․공고문만을 게시하거나, 서울 도시계획 포털로의 링크 서비

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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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구만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

진일정 등 전체 진행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일부 계획에 한해서 

제한적인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다.

<그림 2-8> 강서구 도시계획 관련 정보공개 현황

2) 시민의견 제시 및 답변 수준

현재 각 자치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정보들에 대해 시민

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는 도시계획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홈페이상에서 제기되는 다

양한 민원을 전체 민원 게시판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만 도시계획 

관련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견에 대한 답변은 일부 자치구에서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여부

도시계획 및 사업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결과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개하고 있는 자치구도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2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및 정보공개 현황  29

이상과 같이 자치구별 도시계획 관련 정보제공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

는 홈페이지상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고시․공고문이나 관련 도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의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공개, 시민의견 제시를 위한 

전용 게시판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결과 공개 등은 상당수 자치구에서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되는 
내용 및 수준1)

진행과정에 대한 
공개여부2)

주민 의견 
제시 방법3)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4)

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여부5)

종로구 ● ● ● ● ●
중구 ● △ △ × ●

용산구 ● ● △ × △
성동구 ● ● △ × △
광진구 △ △ △ × △

동대문구 ● ● △ × ●
중랑구 △ △ △ × △
성북구 ● ● ● ● ●
강북구 ● △ △ × ●
도봉구 ● △ △ × △
노원구 ● ● △ × ●
은평구 ● △ ● △ △

서대문구 ● △ ● △ △
마포구 ● ● ● △ △
양천구 ● △ ● △ △
강서구 △ △ △ × △
구로구 ● △ ● ● ●
금천구 ● ● △ × △

영등포구 ● ● ● ● ●
동작구 ● △ △ × △
관악구 ● △ ● ● △
서초구 △ △ △ × △
강남구 ● △ ● ● ●
송파구 ● △ ● ● ●
강동구 △ △ △ × ●

1) 공개되는 내용 및 수준: 고시․공고문과 함께 기본적인 현황(ex: 대상지 계획안, 세부내용, 도면 등)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 고시․공고문만을 게시하고 있거나 서울시 사이트로 링크 연결을 해놓은 경우(△)로 구분

2) 진행과정에 대한 공개여부: 진행과정은 현재까지의 추진경위 또는 향후 추진 일정을 말하며, 모든 계획에서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경우(●)와 일부 계획에서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

3) 주민의견 제시 방법: 도시계획 관련 전용게시판이 있는 경우(●), 전용게시판이 없는 경우(△)로 구분

4)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 의견에 대한 답변을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게시판에서 답변을 알 수 없는 경우(△), 게시판이 
없는 경우(×)로 구분

5) 위원회 심의결과: 심의결과를 게시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

<표 2-9> 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홈페이지 운영 현황(2011년 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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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지금까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① 시민참여 발전단계, ② 계

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제도, ③ 도시계획 관련 정보공개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시민참여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 제공(Inform) 및 협의(Consult) 등 낮은 단계의 시민참여

2007년 ‘공공참여를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IAP2)’는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정보 제공(Inform), 협의(Consult), 개입(Involve), 

협업(Collaborative), 권한부여(Empower)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

안 도시계획의 수립·결정은 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규정도 소극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의 계획수립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

참여 단계를 보면, 웹사이트 운영·자료 제공과 같은 1단계 정보 제공(Inform)이거나, 설문

조사·공청회와 같은 2단계 협의(Consult)의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시민생활과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시민참여 제도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현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공청회, 주민 및 지방

의회 의견청취, 심의, 열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 방법은 계획의 승인이

나 결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981년 도시계획법상에 공청

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조로운 시민참여 방법은 도시계획 수립과정뿐만 아니라 경관, 공원녹지, 건축 

등 부문별 기본계획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도 시민참여

의 시기, 횟수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 시민 눈높이에서의 도시계획 정보공개 필요

최근 도시계획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도와 수준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정보는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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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결정에 관한 공시․공고문과 관련 도면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계획의 진행과 관련

한 내용이나 도면, 추진 경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공개하는 자치구는 일부에 불과

하다.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들은 자치구 

홈페이지상에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로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일반 시

민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시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회신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필요

현재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는 통합 민원 게시판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으며, 일부 자치구만 도시계획 

관련 민원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수 자치구가 충실하게 답변을 하

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는 게시판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답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

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제시된 시민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반드시 회신토록 함으로

써, 시민과 행정 간에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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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분석

제3장에서는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계획 유형

별로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 유형을 일반 시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

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명확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

고, 각 유형을 일반 사례와 특수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도시기본계획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을 일반 사례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

심부 발전계획(2004)’을 특수 사례로 선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사례 중 

‘연신내 지구단위계획(2011)’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2002)’을 비교 분석하였다.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참여방

법을 토대로 분석하되, ① 시민참여 방법․시기․대상, ② 제공하는 정보 내용, ③ 의견제

시 방법, ④ 홍보 및 공공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3-1>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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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1. 계획수립 배경 및 추진경위

● 계획수립 배경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은 202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하여 법적인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였고,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대외적으

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정책과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내

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의 지방정부 이양과 전략계획 성격 강화 및 민선5기 시

정에 반영 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 추진경위

2030 도시기본계획(안)은 수립 초기에 전문가 브레인스토밍(5회), 시민, 공무원, 전문가

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또한 관련 국ㆍ실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안을 작성하고, 시의회,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5월에는 시민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공청회 때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핵심이슈

별로 전문가 토론회(2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 진행될 예정이다.

∙ 2009. 01. 28   계획수립 착수

∙ 2009. 04~06   미래상 설정 전문가 브레인스토밍(5회) 

∙ 2009. 07~10   설문조사

∙ 2009. 09~10   관련 국ㆍ실 및 자치구 의견조사

∙ 2010. 06.   관련부서 의견수렴

∙ 2010. 11. 22   시의회 사전보고

∙ 2010. 12. 29   국토해양부 사전협의

∙ 2011. 04. 05   기자설명회

∙ 2011. 04.   자치구 설명회 및 의견수렴(4회)

∙ 2011. 05. 13   공청회 개최

∙ 2011. 06.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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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 방법 및 의견수렴 과정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는 시민․전문가 설문조사, 자치구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방법이 활용되었다.

• 시민 설문을 통한 서울의 장래상 조사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는 계획수립 초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

민참여가 처음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2009년 10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45일간 만 

20세 이상 시민과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1,9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조사는 개별 방문면접조사(시민)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전문가, 공무원)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시민들에게는 서울의 현재 모습과 장래상, 여건변화와 대응방향,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했으며, 전문가․공무원들에게는 기본계획의 활용 실

태, 부문별계획의 정책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시민들은 서울의 현재 모습에 대해 ‘대중교통 편리’, ‘첨단 정보도시’, ‘풍부

한 역사/문화자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서울이 지향해야 할 모습으로 ‘자

연 친환경 도시’,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 ‘역사문화 도시’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한, 서울이 처해 있는 위협 요소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고층아파트 위주

의 주거지’, ‘강남ㆍ북 간 불균형’ 등을 꼽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도시정책 방향으로 ‘경

제적 활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을 미래상으로 정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계획 기

조로 삼았다. 또한 핵심이슈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 ‘함

께 사는 행복 서울’, ‘친환경 녹색 서울’을 설정하였다. 



38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그림 3-2>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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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민의견수렴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 10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03년 5월 공청회를 개최하기까

지 31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계획수립과정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www.sdi.re.kr/seoul) 도시기본계획의 추진 일정 등을 소개하고, 시민들이 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였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매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야 할 도시문제로 교통, 환경, 주택 문제를 꼽았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비중있게 다뤄야 할 가치로 

자연환경 회복 및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을 선정하였다. 

또한,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의 미래상 슬로건을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시민 공모에는 총 683명이 참여하였

는데, 시민들은 미래 서울의 모습으로 ‘친환경적인 도시’, ‘세계/국제적인 도시’, ‘인간중심의 도시’, 
‘꿈과 희망의 도시’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의 미래상 슬로건 공모전 분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0자 이내 슬로건 공모(2001. 3.26-4.30), 683건 접수 

구    분 당선작

최 우 수 인간, 문화, 자연이 함께 숨쉬는 미래도시, 서울

우    수

푸른 서울, 맑은 서울, 정다운 서울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살아있는 도시, 서울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세계로 열린 첨단도시

자료: 서울시, 2006,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그림 3-3>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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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의견수렴

2011년 4월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된 후에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

을 수렴하였다. 설명회는 대생활권(도심부는 서북권과 통합 실시)별로 4회 실시하였으며,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국ㆍ과장 및 시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자치구들은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제시한 주요 지역에 대한 거점 육성, 중심지 체계 조정 등 공간구조에 대한 내용

과 지역 활성화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공청회4)

국토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최시기나 횟수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도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계획안

이 작성된 시점인 2011년 5월 시민 공청회를 1회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개최 15일전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 일간신문(4월 28일자 한국일보, 

한국경제)에 개최를 공고하였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상에도 개최 공고문을 게시

하였다. 공청회 공고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개최 공고문과 함께 공청회 자료를 첨부하여 

시민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공청회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

최되었으며, 기본계획안 발표, 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정토

론자(11인)는 대부분 교수들 구성되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그룹의 참여를 유도

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공청회에서는 방청객 토론 등 일반적인 의견수렴 방법 이

외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서면을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방청객 토론 6건, 서면 의견 9건이 접수되었다.5) 

4) 공청회 당시, 이슈별 계획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2011년 6월 이슈별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음. 
5) 서면으로 접수된 의견에 대해 별도의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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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공고(좌: 일간신문, 우: 시 홈페이지) 

<그림 3-5>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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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참여 시기 주요 내용

전문가 간담회 2009.4. ~ 6.
- 총 5회 개최, 전문가 24명 참석
- 계획 수립 방향 및 미래상 설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트렌드, 문화, 산업경제, 환경분야 등)

설문조사 2009.7.~10.

- 시민 1,500명, 공무원/전문가 440명 
-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조사
․ 서울의 현재모습과 장래상
․ 여건변화와 대응방향
․ 생활환경 만족도
․ 도시기본계획 활용방향 등

자치구 의견수렴 2009.9.~10.
- 중심지체계 및 자치구 여건변화
- 자치구 중점추진사업 등 조사

시의회 사전협의 2010.11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공청회 2011.5.13
- 시민 등 600여명 참석
- 착수후 2년 4개월만에 계획(안) 최초 공개

전문가 토론회 2011.6.24~28
- 2회 개최, 전문가 14명 참석
- 핵심이슈별 계획 보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준비 중임

<표 3-1>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주요내용 

<그림 3-6> 중3 사회 교과서에 실린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1. 시민단체와 공동연구 진행

- 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 전문가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 15회

 3.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 유도

- 주민, 이해관계자, 시ㆍ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 50여회 실시

- 장기비전과 부문별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 주민대표 간담회(20회) 및 설명회 개최

- 공청회 및 공람 개최 : 944건 의견 접수, 839건 

반영(공람의견 처리 결과 공개, 개별 통지)

- 도시기본계획안 입안 결과에 대한 주민평가회 개

최(7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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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및 한계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 놓은 최소

한의 과정만 수행되었다. 특히,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설문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지 못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시민참여는 공청회가 유일한 방법으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도 계획안이 거의 마련된 후에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개최

사실을 공고하였으나, 형식적인 공고에 그쳐 일반 시민들이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기본계획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의 성격상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직

접적으로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

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지정토론과 방청객 토론 외에 현장

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전문가 지정토론자는 대부분 대학 교수들로 구

성되어 일반시민, 시민단체, 자치구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설문

조사, 공청회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방법만이 활용되었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

렴과정에서도 일반시민, 시민단체, 자치구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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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1. 계획수립 배경 및 추진경위

● 계획 수립 배경

2004년 수립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하 도심부 발전계획)은 기존의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2000)’을 수정․보완한 계획이다. 도심부 발전계획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 비전과 개발원칙을 새롭게 마련하

고, 청계천 복원에 대응하여 사대문안 도심부의 역사성과 장소적 특성을 지키면서 도심부

를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추진경위

도심부 발전계획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계획 수립 초기에는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시민위

원회 및 자치구 의견청취 등을 거치면서 계획안을 작성하고, 계획안이 작성된 후에는 전

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다. 이후 도심부 높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2002. 07   계획수립 착수 (1%)

∙ 2002. 10~11   전문가 간담회(9회) (15~19%)

∙ 2002. 12. 18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도시계획분과 보고․의견청취 (22%)

∙ 2003. 01. 29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역사문과분과 보고․의견청취 (26%)

∙ 2003. 01   전문가 토론회(4회) (26%)

∙ 2003. 01~04   자치구 협의 및 의견청취 (26~37%)

∙ 2003. 02. 20   청계천 복원사업 시민공청회 개최 (30%)

∙ 2003. 03. 19   전문가 간담회 (33%)

∙ 2003. 05. 12   도심부 발전방향 시민대토론회 개최 (41%)

∙ 2004. 02. 05   도심부 발전계획(안) 시민대토론회 개최 (74%)

∙ 2004. 05. 12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도시계획분과 보고 (85%)

∙ 2004. 07. 30   도심부 높이관련 전문가 토론회 (93%)

∙ 2004. 08. 25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96%)

∙ 2004. 09   계획안 확정 (100%)

 주) ( )내 수치는 총 27개월의 계획기간에 대한 공정율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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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 방법 및 의견수렴 과정

도심부 발전계획은 정책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법정 계획으로, 시민참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구상안을 작성하였고, 시민 대토론회(2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도심부 발전계획은 계획수립 초기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여, 청계천 복원사

업이 ‘보전과 개발의 조화’라는 기존의 도심부 관리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책을 논의하였다. 

전문가 간담회는 계획 수립 4~5개월 시점(계획 공정 17%)인 2002년 10~11월에 도시계

획, 도시설계, 건축, 부동산개발, 산업경제, 시민단체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후 2003년 1월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회를 4회 개최하여(총 26명 참여) 도심부의 관리 및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에서는 도심부의 역사성과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계천 주

변지역과 도심 산업을 관리하고, 점진적이고 자생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

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의견청취

도심부 발전계획을 수립한 지 6~7개월이 지난 시점(계획 공정 22∼26%)에 청계천 복

원 시민위원회(도시계획분과위원회와 역사문화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시민위

원들은 도심부의 전통 도시조직을 고려한 계획 수립, 도심산업의 특성 유지, 높이제한 강

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계획안을 완성하는 시점(계획 공정 85%)에도 

이루어졌다. 시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도심부 발전계획(안)을 2004년 5월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청계천 주변지역 및 세운상가 주변지

역의 재개발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46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 시민 대토론회

도심부 발전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이한 점은 1차 시민 대토론회가 계획안을 마련하는 중간 시점(계획 공정 41%)에 개최

되었다는 점이다. 도심부 발전계획은 계획 수립 후 11개월이 지난 2003년 5월, 1차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1차 시민 대토론회는 도심부의 역사와 문화살리기, 도심부 활성화 전략, 도심부 발전방

안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 외에 청계천변 상인대표,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관련 자치구청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23명)로 참

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도심부와 청계천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

며, 청계천 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차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심부 발전계획의 보완작업을 진행하

였으며, 이후 계획 공정 74% 시점인 2004년 2월에 2차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차 

시민 대토론회에도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청계천 상인대표, 시의회 의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10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민토론회를 거치면서 도심부의 보전과 개발은 균형과 조화의 문제이지,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차 시민 대토론

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된 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

회의 자문(2004.8)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그림 3-7>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안) 시민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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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 시기(공정률) 참여자 주요 내용

전문가 간담회
-계획수립 초기
(2002.10~11
(15~19%))

-도시설계분야 6명
- 역사문화복원 측면 강조
- 민간의 점진적, 자생적 변화 유도 필요

-도시계획분야 5명
- 청계천 주변지역의 세심한 관리 필요 
- 도심산업의 선택적 이전, 구간별 점진적 추진

-도시지리분야 3명
- 국제기능의 강화 : 외국인 주거기능 확대
- 도심산업 이전 : 주민참여+공공 지원

-청계천 변천사 집필자 4명
- 주변지역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지구단위계획)
- 도심산업 정비 시 주민참여형 방식 추진

-도시계획원로 3명
- 주변 지역의 점진적인 정비․관리 필요
- 주변 도심산업 자생력 강화 필요

-도심재개발 실무분야 2명
- 도심재개발 시 서울시가 공공시설 부담, 재개발

기금 저리 융자 등 사업수지 보완 필요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3명
- 주변 지역 정비 시 민간주도형 개발방향 지향
- 민간 개발에 의한 오피스 공급처 역할

-도시설계분야 3명
- 주변 지역 제어장치 마련 필요(지구단위계획)
- 도심부의 역사성, 장소적 특성 살리기

-시민단체 5명
-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프로세스 강화 필요
- 도심부 높이제한 강화 필요

전문가 
자유토론회

-계획수립 초기
(2003.1(26%))

-1차토론회 8명
- 주변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 도심 특유의 매력과 역사성 강조

-2차토론회 5명
- 블록별, 정비유형별 시범사업 추진
- 도시계획과 산업부문 연계 필요

-3차토론회 7명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영향 고려
- 주민참여 등 계획수립절차와 방법

-4차토론회 6명
- 세운상가 주변지역 순환재개발 방식 도입
- 강북의 독특한 특성 유지

시민위원회 
의견청취

계획안 작성시점(3회)
(1차: 2002.12 (22%)
2차: 2003.01 (26%)
3차: 2004.05 (85%))

-1차: 도시계획분과 12명
- 전통 도시조직 살리기
- 도심부의 독특한 산업생태 특성 유지

-2차: 역사문화분과 6명
-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성 복원 계기
- 높이제한 강화, 보행화 등 필요

-3차: 도시계획분과 10명
- 도심재개발기본계획과 도심부 발전계획의 정합성
- 세운상가는 밀도․건폐율 관리 필요

자치구 
의견수렴

-계획수립단계
(2003.1~4 (26~37%))

-관련 자치구 12명
(종로, 중, 동대문, 성동구 )

- 도심부 관리계획의 전면적 재검토 후 조정시행 
추진

시민대토론회

-계획안 작성시점
(2003.5 (41%))

-사회자 및 토론자 23명
- 도심부 역사와 문화살리기
- 도심부 활성화 전략
- 도심부 발전방안

-계획안 수정보완 후
(2004.2 (74%))

-사회자 및 토론자 10명
- 도심 경쟁력 강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 

필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계획안 작성시점
(2004.8 (96%))

-도시계획위원․담당자 11명
- 주변지역 용도의 계획적인 관리 필요
- 역사성 보존을 위해 높이, 용적률 관리 필요

<표 3-2>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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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및 한계

2004년 수립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은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2000)’

을 청계천 복원에 따라 수정․보완한 계획으로, 전문가, 시민위원회, 상인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계획 수립 초기에는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를 10여 차례 개최하여 청계천 복원에 따

른 도심부 관리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전

문가 및 유관부서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심부 발전계획 구상안을 작성하였다. 계

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 및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된 구상안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 대토론회(2차례), 유관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공론화과정을 거쳤다. 특히, 계획 수립 후반부에 형식적

으로 개최되는 공청회와 달리, 1차 시민 대토론회를 계획 수립 중간 시점(계획 공정 41%)

에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민 대토론회에는 전문가, 청계천 주변 상인, 시

의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심

부의 보전과 개발이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수립된 도심부 발전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위원

회, 상인 대표, 유관 부서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계획 수립 

중간과 후반부에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충실한 의

견수렴을 거쳐 계획안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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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1. 계획수립 배경 및 추진경위

● 계획 수립 배경

2011년 수립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지구단위계획(2002)을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연신내 지역중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의 집적화

와 주변지역의 개발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계획 대상지 현황

◦위치: 은평구 불광동, 대조동, 갈현동 일대

◦면적: 166,010㎡

◦용도지역: 일반상업,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 위계: 지역중심

◦필지 소유자: 381명

● 추진경위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은 관련 법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방법과 절차를 통

해 수립된 일반적인 계획 사례이다. 계획 수립 초기에 필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고, 계획안이 마련된 후(계획 공정 60%)에는 열람을 실시하였다. 계획안은 열

람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후, 재열람을 거쳐 2011년 4월에 결정되었다. 

∙ 2008. 12. 30   과업 착수 (계획 공정 1%)

∙ 2009. 06. 18~06. 30   주민 설문조사 (24%)

∙ 2010. 02. 11   시․구 합동보고 (52%)

∙ 2010. 04. 07~04. 21   주민열람․공고 (59%)

∙ 2010. 08. 19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72%)

∙ 2010. 10. 1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79%)

∙ 2010. 12. 2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1차) (86%)

∙ 2011. 03. 09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차) (97%)

∙ 2011. 03. 30~04. 13   주민열람․공고 (97%)

∙ 2011. 04. 28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00%)



50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2. 주민참여 방법 및 의견수렴 과정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

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열람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 설문조사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는 계획공정 24%(29개월 중 7개월)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주를 대상

(381명)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2009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설문지를 우편으

로 발송하고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회수율은 15.7%로 저조했다. 지역 

내 주거환경과 교통, 휴게공간 등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방향, 

희망하는 용도, 개발 의향 등을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주거․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지역 내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연신내 지역의 발전방향으로는 특성화된 상업중심지구로의 

정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료: 서울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2010 

<그림 3-8>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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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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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고, 계획 공정 60%(29개월 중 17

개월) 시점인 2010년 4월 4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이 

실시되었다. 열람에 앞서서 구청 홈페이지에 열람을 위한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토지·건

물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열람 공고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열람 공고 시, 계획안에 대한 

내용과 도면 없이 공고문만을 게시하여 실제 계획안에 대한 확인은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만 가능했다. 열람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4건)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서가 발송되었다.

주민 열람 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안이 일부 수정되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1차: 2010.12, 2차: 2011.3)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열

람을 실시하였다. 주민 재열람(2011. 3. 30~4. 13)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결

과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일간신문 2개사(2011년 3월 30일자, 아시아경제, 내일신문)에 

공고하였으며, 별도로 제기된 의견은 없었다.

<그림 3-1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고시문 



제3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분석  53

<그림 3-11>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기사
(좌: 아시아경제신문, 우: 내일신문) 

<그림 3-12>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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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 시기 주요 내용

설문조사
2009.6
(24%)

- 토지건물 소유주 381명 우편조사
- 생활환경 만족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등

주민열람
2010.4
(59%)

- 계획 내용이 변경된 토지소유주에게 우편 통보, 신문 공고
- 공동개발, 구역에서 제외, 개발규모 조정 의견 등

자문 및 심의
2010.10~2011.3

(79%)

- 구 도시계획위원회(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2011.4
(97%)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열람

<표 3-3>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관련 주요내용 

3. 특징 및 한계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으로 수립되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2002년에 수

립된 것을 재정비한 것이다.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관련 법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설문조사, 열람 등의 기본적인 참여만 이루어졌다. 

계획 수립 초기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지역 내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와 재정비 방향 등 

묻는 것으로, 토지·건물소유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묻

는 설문조사가 지역 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만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

으며, 회수율이 15.7%에 불과했다.

계획안이 작성된 후 주민 열람을 통해 계획안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열람 공고 시, 구청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서 공고 사실만을 알렸으며, 계획 내용이나 도면은 구청이나 지정

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설문조사, 열람 등 가장 초보적이고 소극적

인 수준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외에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계획 

수립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다. 계획안 또한 

열람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등 계획수립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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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6)

1. 계획수립 배경 및 추진경위

● 계획수립 배경

2002년 수립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1999년 인사동길에 위치한 영빈가든 부지(관훈

동 50번지 일대)의 개발 시도로 인사동의 개발 압력과 특성 보존에 대한 갈등이 표면화되

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99년 1월 22일 2년 동안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제한(종로구 공고 제1999-351호)’ 조치를 발표하고, 인사동 지역의 종합적 관리

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계획 대상지 현황

◦위치: 종로구 인사동, 관훈동, 경운동, 견지동 일대

◦면적: 122,20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추진경위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1999년 11월 인사동 지역 내 ‘영빈가든 부지’의 개발 시도로 

시작된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인사동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요청했으

며,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민간의 건축행위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

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문화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문화

지구 지정 및 운영방안 연구’가 진행되면서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가능한 제도적 틀이 

형성되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쳐 2002년 1월 결정고시되었다.

6)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1월 29일 최초 결정된 이후, 2009년 12월 10일 재정비가 완료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 최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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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1. 05    영빈가든 부지 매각 통보 

∙ 1999. 12. 22    인사동 건축허가제한 공고 

∙ 2000. 03. 15    제1차 종로구 인사동 상설위원회 개최

∙ 2000. 03. 25    ‘서울시 문화지구 지정 및 운영방안 연구’ 착수

∙ 2000. 06. 19    ‘인사동 도시설계 용역’ 계약 (계획 공정 1%)

∙ 2000. 08. 18    제2차 인사동 상설위원회 개최 (5%)

∙ 2001. 04. 26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안) 주민협의 (55%)

∙ 2001. 06. 11    골목길 가꾸기 관련 주민 면담 (65%)

∙ 2001. 06. 28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안) 인사동 상설위원회 보고 (65%)

∙ 2001. 07. 06    골목길 가꾸기 관련 주민 면담 (70%)

∙ 2001. 09. 05    인사번영회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80%)

∙ 2001. 09. 20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안) 종로구 건축위원회 자문 (80%)

∙ 2001. 10. 18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안) 및 문화지구 주민설명회 (85%)

∙ 2001. 11. 03~16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안) 주민공람 (90%)

∙ 2001. 11. 08    인사동 한옥 소유 주민과의 간담회 (90%)

∙ 2001. 12. 1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5%)

∙ 2001. 12. 28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 (95%)

∙ 2002. 01. 29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00%)

2. 주민참여 방법 및 의견수렴 과정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작은가게 살리기 운동’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계획수립과

정에서 지역주민, 상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해관계

자들이 민관 협의체인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수립에 참여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참여방법이 활용되었다. 

• 상설위원회 

인사동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슈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작은 가

게 살리기 운동’을 주도하면서,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인사동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

한 방지대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사동 지역에는 자체 주민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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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 ‘인사번영회’등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인사동 전통

문화보존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계획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

할을 하였다. 전통문화보존회는 이후 ‘인사동 전통보전․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이하 상

설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하였다. 상설위원회는 계획과정 중 지

역민과 행정, 그리고 계획가 간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위원회는 

주민대표(8명), 행정측(5명), 의회대표(1명), 계획가(1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계획 수립 단계별로 살펴보면, 1차 상설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착수 이전에 개최되었

으며, 2차 상설위원회는 계획 수립 초기(3개월 시점, 15%)에 개최되었다. 1, 2차 상설위원

회는 계획수립 초기에 개최되어, 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을 소개하고, 

지역정비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3-13> 인사동 상설위원회의 구성 

계획안이 마련된 후에는 전통문화보존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계획 공정 65%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설위원회 3차 회

의를 개최하여 민간부문 지침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설립 배경
․ 상위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형태 시도 권고
․ 건축허가제한 조치 시 민관협의회를 통한 지역관리방안 강구 명시
․ 시장과의 대화 때 도시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약속

구성
(15인)

․ 행정가 5인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문화진흥과장) 
․ 의회대표 1인 (구의회의장) 
․ 주민대표 8인 (동장, 보존회 회장, 통장, 번영회 부회장, 일반주민 4인)
․ 계획가 1인 (계획책임) 

개최 시기 및 
논의 내용

계획 초기단계: 2회
․ 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 소개
․ 지역정비와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청취

계획안 수립 시점: 1회 ․ 계획 내용에 대한 논의

자료: 장옥연, 2005,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역사환경 보전 계획과정 연구:서울 인사동과 북촌 계획 사례”, 서울
시립대 박사학위논문, pp.100-101

<표 3-4> 인사동 전통보전․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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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운영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수립과정 중에 별도의 홈페이지(http://www.sdi.re.kr/insadong)

를 운영하였다. 홈페이지는 인사동 관련기사, 단체 등을 소개하는 ‘인사동 이야기’를 비롯

하여, 인사동의 역사와 인사동 가상체험(3D인사동) 기회를 제공하는 ‘인사동 살펴보기’,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소개하는 ‘인사동 가꾸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14>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홈페이지

• 주민 설명회

상설위원회, 전통문화보존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총 계

획기간 20개월 중 17개월 시점(85%)인 2001년 10월, 대성산업 강당에서 인사동 지구단위

계획(안)과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주민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인사동길의 용도제한 문제를 비롯해 한옥관리구역의 규제사

항 등에 관한 질문과 의견이 개진되었다. 

주민설명회 개최 시, 구역 내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으며, 지역상인들에게는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또한 지구단

위계획 홈페이지상에 주민설명회 자료를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별도로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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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안) 및 문화지구 주민설명회 

※ 참고 :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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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공람

이후 2001년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실시되었다. 주

민공람은 11월 2일자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 공고하였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 필

지에 대한 계획내용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홈페이지상에도 공개하였다. 

참여 방법 및 시기 장소 참석자 내용

인사동 상설위원회 의견청취 
(1차) (2000.03.15)

- 용역기간의 단축
- 현실성 있는 골목길 보존계획
- 견지동 85-18일대 개발상황 고려 요망
- 전통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요망
- 종로경찰서 담장 정비요망
- 지역내 노점상, 자판대 없는 계획 요망

인사동 상설위원회 의견청취 
(2차) (2000.08.18)

종로구청 
기획상황실

종로구 도시관리국장, 건
축과․문화진흥과장, 시․구
의원, 종로1,2,3,4가 동장,  
임명석, 최상렬, 전성희 

- 계획 일정의 단축
- 회의의 상설화
- 행정주체 간의 협의

인사 전통문화보존회와의 간
담회 (2001.04.26)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인사전통문화보존회
(임명석 회장, 최상렬 부회
장 외2인)

- 계획구상(안)에 관한 의견
- 보존회 측의 건의사항

골목길 가꾸기 관련 주민 면
담 (1차) (2001.06.11)

인사동 섬진강 
남강주 사장, 
도시연대 이옥연 간사

- 주민참여 골목 가꾸기 의도와 취지 설명
- 인사동 정보검색용 인터넷시스템 설치
- 골목길 이름짓기

인사동 상설위원회 보고 및 
의견청취(3차)
(2001.06.28)

종로구청 
기획상황실

종로구 도시관리국장, 건
축과장, 구의원, 종로 1-4
가 동장, 임명석, 최상렬, 
전성희, 유병국

- 쉼터공간 조성 필요
- 한옥소유자들의 불만
- 인사동길 차량통행 방향

골목길 가꾸기 관련 주민 면
담 (2차) (2001.07.06)

인사동 섬진강 남강주 사장 - 주민협약서 형태로 구체화 의사 타진

인사번영회 임원과의 간담회
(2001.09.05)

인사동 음식점 인사번영회 임원 6명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설명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안) 및 
문화지구 주민설명회
(2001.10.18)

대성그룹 강당
주민 150여명, 서울시 및 
종로구 관계자

- 용도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
- 한옥 밀집구역의 관리
- 공공공지 지정 철회 요망
- 의견수렴 창구 일원화, 유인물 배부
- 예산확보

지구단위계획(안) 공람
(2001.11.03~16)

도시환경개선단, 
종로구 건축과, 
인터넷 사이트

인사동 한옥 소유 주민과의 
간담회 (2001.11.08)

인사전통문화보
존회 사무실

한옥소유자 15명, 
보존회 임원

- 한옥에 대한 강제 보존 규제 없음
- 한옥의 유지는 개보수 비용지원 및 인센
티브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맡김

출처 : 서울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2002; 장옥연, 2005, 전게서

<표 3-5> 인사동 지구단위계획(2002)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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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및 한계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인사동 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면

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계획수립 초기부터 지역 주민, 상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조직인 ‘인사동 전통문

화보존회’를 중심으로 계획팀과 주민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계획 수립 초기에 주민

대표, 행정가, 의회대표, 계획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채널로 활용하였다.

또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별도의 홈페이지(www.sdi.re.kr/insadong)

를 개설하여 계획의 진행과정과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별도의 의견제시 공간도 마련하였

다. 특히, 주민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일정에 대한 공지 외에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하는 등 주민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시 일간신문에 개최 사실을 공고하였고, 홈페

이지에도 계획안을 별도로 공개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 소유주별로 각 

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발송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계획 수립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인사동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슈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대표, 행정측, 구의회,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의

사결정 채널로 활용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 주민설명회 등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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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 도시기본계획 유형에서의 시민참여 실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 유형에서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과 ‘도심부 발전계획’을 비교분석하였다. 

계획수립 단계는 두 계획 모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나 간담회 형식이 주를 이

루었다. 다만, 도심부 발전계획은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10여회, 시민위원회 의견수렴 

3회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계획안이 작성된 후에는 공청회나 대토론

회(2회) 등을 개최하여 계획안을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 때 전문가 위주로 패널을 구성한 반면, 도심부 발전계획은 시민대

토론회에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 상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켰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심부 발전계획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계획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관련 법 또한 공청회, 의견청취 수준의 

참여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시민참여를 활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을 모색하고, 공청회의 시기와 횟수 등에 대해

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이다. 

구분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도심부 발전계획

참여 방법 및 
시기

∙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계획수립 초기
∙ 설문조사: 계획수립 초기
∙ 공청회: 계획안 작성시점

∙ 전문가 간담회: 계획수립 초기(17%)
∙ 시민위원회 의견수렴: 계획수립 초기(22%, 26%), 계

획안 작성시점(85%)
∙ 전문가 토론회: 계획수립 초기(26%)
∙ 시민대토론회: 계획안 작성시점 2회 실시(40%, 75%)

범위 및 대상
∙ 전문가: 계획수립 단계 간담회 및 토론회, 설문조사
∙ 시민: 설문조사

∙ 전문가: 계획수립과정에서 간담회, 브레인스토밍, 토
론회 등에 참여

∙ 시민: 대토론회
∙ 주변 상인, 시민단체 등 : 대토론회

공개되는 
정보 내용

∙ 설문조사: 계획 수립 고지
∙ 공청회: 계획안 최초 공개

∙ 시민대토론회 : 계획안 공개

의견제시방법 ∙ 공청회: 방청객 자유토론, 서면 의견제시 ∙ 시민대토론회: 방청객 자유토론

홍보 및 
유도 노력

∙ 공청회 개최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2개사)에 공고

특징 및 한계
∙ 전문가 중심의 계획수립 과정
∙ 공청회를 제외하고 시민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계획안 작성

∙ 계획안 수립후 시민대토론회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표 3-6>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 발전계획에서의 시민참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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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유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토지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열람 등 최소한

주민참여만 이루어졌다. 반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상설위원회가 구성되어 계획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주민 면담, 간담회,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

히, 상설위원회는 주민, 행정, 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

체로,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신내의 경우 열람을 통해 계획안이 공개되었으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민 

면담, 간담회, 설명회 등 열람 이전에 미리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계획 

수립 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계획의 추진과정 및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열람 시에도 연신내는 일간신문 공고,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극적으로 알린 반면, 인사동은 공고문 외에 토지소유주에게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발송하였으며, 홈페이지상에도 계획안을 게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주민참여 방법이 

활용된 반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과정에 참여하고, 간담

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분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참여 방법 및 
시기

∙ 설문조사: 계획수립 초기(24%)
∙ 열람: 계획안 작성시점(97%)

∙ 상설위원회: 계획수립 전, 수립 초기(15%), 계획안 작성 시(65%)
∙ 주민 면담: 계획안 작성시점 3회 실시(55~70%)
∙ 간담회: 계획안 작성시점 2회 실시(80~90%)
∙ 설명회: 계획안 작성시점(85%)
∙ 열람: 계획안 작성시점(90%)

범위 및 대상 ∙ 구역내 토지건물 소유주 : 설문조사, 열람
∙ 상설위원회: 시민, 전문가, 행정, 의회 등 참여
∙ 시민: 간담회, 설명회, 면담, 열람

공개되는 정보 
내용

∙ 설문조사: 재정비 고지, 생활환경 및 방향 조사
∙ 열람: 계획안 최초 공개

∙ 홈페이지: 진행과정, 설명회 자료, 공람 자료 공개
∙ 설명회, 열람 시 개최사실을 공지하고 내용 공개

의견제시방법 ∙ 열람 : 직접 방문하여 계획안 열람, 의견 제시
∙ 홈페이지상에 의견 제시
∙ 간담회, 면담,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
∙ 열람 : 인터넷,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시

홍보 및 유도 
노력

∙ 열람 시 일간신문에 열람 공고, 토지건물소
유주에게 열람공고문 우편 발송

∙ 홈페이지 개설: 진행과정 및 내용 공개
∙ 열람 시 일간신문에 열람 공고, 소유주에게 계획 내용 우편 발송

특징 및 한계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참여 수준
∙ 계획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는 이루어지

지 않음.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에 참여
∙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소통 강화
∙ 주민 열람 시 필지별로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

<표 3-7>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주민참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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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문제점

① 계획안이 완성된 후 실시하는 사후적·형식적인 시민참여

현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계

획안을 마련하고, 계획안이 만들어진 후에 공청회, 의견청취, 열람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시민들이 계획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과 도심부 발전계획을 보면, 계획 수립과정에 전문

가들이 참여하여 계획안을 만들고, 완성된 계획안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

다. 다만, 도심부 발전계획은 계획안이 마련된 후, 두 차례의 시민 대토론회와 전문가 협

의 등을 통해 계획안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도심부와 청계천 주

변지역의 상인 및 주민, 일반 시민 등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참여방법 외에 상인, 한옥 

소유주 등 지역주민과 주민단체(인사번영회, 전통문화보존회 등)와의 면담, 상설위원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서 구성되었던 상설위원회 등 민관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② 단조롭고 소극적인 시민참여 방법

현행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설문조사, 그리

고 계획안이 거의 완성된 후 실시하는 공청회, 열람 등 행정절차상의 형식적인 참여가 대

부분이다.

그러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인사동 지역의 주민단체, 행정가, 전문가 등이 상설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계획안이 마련된 후에는 간담회, 설명

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계획과정

을 공개함으로써 주민과의 상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나 열람을 실시

할 경우에도 안내문과 계획 내용을 토지소유주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였다.

따라서 계획수립 후반부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공청회 운영방식을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며, 상설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주민간담회, 설명회 개최, 법정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 의무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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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계획 유형과 성격에 맞는 사전정보 제공 부족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의 성격은 다르지만, 공공 주도로 계획이 수립되

고 계획과정에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두 가지 유형 모두 

계획안이 마련된 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이해당사자가 명확한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와 수준, 쟁점사안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의 유형과 성격에 맞도록 계획수립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이나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획 수립 초기부터 인터넷 등 정보 매체를 활용하여 계획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④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부족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은 공공 주도로 계획이 수립되지만, 제한된 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시민이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충

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계획수립과정에서 단순하고 일방적인 계획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계획수립 기간과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참

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과 리더 부족

지구단위계획은 명확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기

존 주민조직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사동 지구단

위계획에서는 계획수립 초기부터 전통문화보존회, 인사번영회 등 주민이나 상인 조직 등

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주민조직은 상설위원회의 구성원으로도 참여하였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주민단체, 상가번영회 등 주민들의 다양

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조직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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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도시계획 수립과정과 

시민참여 사례분석

제4장에서는 런던, 뉴욕, 도쿄 등 외국 대도시를 사례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

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민참여 과정과 방법에 대

한 외국 사례분석은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 계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해당 도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런던은 2004년에 수립되어 2011년 전면 개정되고 있는 런던플랜과 타워 햄릿(Tower 

Hamlets)의 자치구 계획(LDFs: Local Development Frameworks)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뉴

욕은 자치구(borough)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PlaNYC (2007)와 표

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LURP: 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도쿄는 법정계획인 도쿄도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과 네리마(練馬)구 자치구계

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과정을 분석하였다.

  

제1절 런던

1. 영국의 도시계획체계와 시민참여

1947년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이 되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이 제정된 이래 ‘시민참여’에 관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도시

계획이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즐기는 장소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그 장소를 점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함께 

도시계획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노동당 정부(1997-2010) 시절에 시행된 도시계획체계 개편과정(2004)에서 시민

참여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다. 계획유형별 시민참여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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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는 PPS1(Planning Policy Statement 1: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을 통해 도시계획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으로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의무사항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도 각각 RSS(Regional Spatial Strategy)와 

LDFs(Local Development Frameworks)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공컨설팅과 공공심사를 

실시하고, 주민참여 계획과 방법을 제시하는 주민참여계획서(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획 유형 시민 참여 방법

국가 차원(PPS)
Planning Policy Statement 

PPS와 지침서 작성 전 폭넓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정부 백서, PPS와 지침서, 각종 도시계획법령 초안 공공컨설팅

지역 차원(RSS)
Regional Spatial Strategy

RSS 검토, 이해당사자 포커스그룹
컨설팅 세미나
RSS 검토와 관련 현안 및 대안에 대한 참여
제출된 초안에 대한 공식적인 진정(representations)
RSS에 대한 공공심사(Examination in Public)
주무장관에 의해 수정이 요구된 RSS에 대한 진정

지방 차원(LDFs)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커뮤니티참여계획서(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에 의한 주민참여
자치구 계획의 작성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자치구 계획에 대한 검토와 진정
공공심사(public examination)

   ※ 의견을 제시한 개인이나 기관은 공공심사에 참석할 권한부여
보고서 공공 열람 및 조사.
매년 연차보고서(Annual Monitoring Report) 지자체 발간

<표 4-1> 영국의 계획유형별 시민참여방법과 내용

2005년 부수상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7)이 제정한 국가 차원의 “도시계

획정책지침(PPS1: Planning Policy Statement 1)”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그 결과가 모든 사

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효과적인 “주민

참여(community involvement)”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안들을 적절한 시기에 주민(커뮤니티)들에게 알린다.

- 주민(커뮤니티)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내놓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회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일정한 격식을 갖춘 공식적인 제안(formal proposals)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컨설팅)한다.

7) ODMP(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는 2006년 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로 통합,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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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컨설팅)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수렴된 의견에 대한 환류(feedback) 과정이 있어야 한다.

2004년 제정된 도시계획 및 강제수용법(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은 지역 

및 지방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계획서’(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 작성을 의무

화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공간전략이나 자치구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참여를 언

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수행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설명서이다.

한편, 2010년 6월 총선에서 노동당 대신 보수당ㆍ자유당의 연합정부가 들어서면서 영국

의 도시계획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8)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자

유당 연합정부는 노동당 정부가 시행해 온 지방분권(devolution)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 계획(Local Plans)의 수립을 ‘근린’(neighbourhood) 차원에서 시작

되는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방식(collaborative democratic methods)의 계획과정으로 설정하

고,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런던플랜에서의 시민참여

1) 런던플랜의 수립과정

2000년 설립된 GLA(Greater London Authority)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Greater London 

Authority Act”에 의하면, 런던시장은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정책을 토대로 런던의 개발과 

토지이용 전략을 담은 런던플랜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GLA가 설립된 

후 4년간에 걸친 연구와 컨설팅, 공공심사 등을 거쳐 2004년 런던플랜이 수립되었으며, 이

후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한편, 2008년 5월 보수당의 런던시장(Borris Johnson)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 기존 런던

플랜(2004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었다. 새 시장이 당선되자 자문그룹은 기

존의 런던플랜을 전면 개정할 것을 건의했고, 2008년 7월 ‘Planning for a better London’을 

발간했다. 이후 2009년 런던시장은 기존의 런던플랜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획안(A New 

8)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광역차원의 개발계획서인 Regional Spatial Strategy(RSS)와 권역차원

의 계획(Sub-Regional Plan)이 폐지되고, 지방(local) 차원의 Local Development Frameworks(LDFs) 또한 폐

지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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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for London)과 전면 개정 초안을 발표했고, 이후 2009년 10월부터 3개월간에 걸친 공

공컨설팅, 그리고 2010년 6월부터 6개월간에 걸친 공공심사과정을 거쳐 2011년 하반기에 

새로운 런던플랜이 완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볼 때, 런던플랜은 ① 계획초안의 작성 및 발표, ②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공컨

설팅(public consultation)(순회설명회(road show) 포함), 그리고 ③ 전문가(패널)에 의한 공

공심사(Examination in public)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2008년 5월 새로운 시장 당선(보수당 Borris Johnson)과 기존 런던플랜에 대한 재검토

 2008년 기존 런던플랜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획(replacement of the London Plan) 작성 결정

 2008년 7월 ‘Planning for a better London’ 발간

 2009년 4월 ‘A New Plan for London’(목표연도 2031년)

 2009년 8∼12월 순회설명회(Road Show) 21회 개최 

 2009년 10월 런던플랜 전면개정 초안 출간

 2009년 10∼2010년 1월 공공컨설팅(Public Consultation)을 통한 의견수렴

 2010년 6∼12월 런던플랜 전면개정안에 대한 공공심사(Examination in Public)

 2011년 하반기 런던플랜 전면개정안 출간(예정)

 

<그림 4-1> 2008년 이후 기존 런던플랜의 전면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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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컨설팅(Public Consultation)

공공컨설팅은 런던시장이 제시한 계획안과 정책에 영향을 받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

게 수렴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는 일반시민, 지자체, 커뮤니티 그룹, 관련기업, 정부

부처, 비영리단체, 트러스트(trust), 자원단체(voluntary group) 등 여러 관련기관들이 의견

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공공심사 단계에 반영하기 위해 문서로 정리되어 공

개된다.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공컨설팅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는데, 런던시가 운영하

는 웹사이트 소식지(지금은 폐간된 London Gazzette 등), 순회 설명회 및 타운홀 미팅 등이 

활용된다.

실제로 2004년 런던플랜을 전면 개정하는 과정을 보면, 2010년 10월 전면개정 초안의 

발표를 전후하여 런던 각지의 쇼핑센터(9회), 공공도서관(9회), 타운홀(2회) 등에서 20여차

례의 순회설명회(Road Show)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개월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전면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제안들은 부문별로 분류되

어 이후 개최되는 공공심사(EiP)과정으로 넘겨진다. 실제로 런던플랜 전면 개정안에 대해

서는 개인의견 740건, 기관의견 48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673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가 작성되었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런던플랜 전면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과 제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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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런던플랜의 공공심사 패널위원

3) 공공심사(Examination in Public) 

공공심사(EiP: Examination in Public)란9) 공공컨설팅을 통해 폭넓게 수렴된 시민의견

을 전문가 패널들이 검토하여 계획안의 변경 및 보완을 권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

은 1972년 도입된 법정 절차로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

행된다. 런던플랜의 전면 개정안은 공공심사(EiP)를 위해 2010년 6월 28일부터 12월 8일까

지 약 6개월간 현안별로 연속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EiP를 개최하기 전에 핵심이슈 

및 참석자 선정, 예비모임 등의 준비과정이 있었다.

2010. 3. 25  핵심이슈와 참여자 목록(안) 발표

      3. 30  예비모임

      4. 27  핵심이슈와 참여자 최종 의견접수

      5. 13  핵심이슈와 참여자 확정, 초대장 발송

      6. 28  공공심사(EiP) 개최

      8. 16  추가적인 서면의견 접수 마감

      9.  3  주택문제에 대한 추가의견 접수 마감   

     10.  4  주택문제에 대한 세미나 등 현안별 검토회의 연속 개최

     12.  8  공공심사(EiP) 종료 (Panel Report 발간)

공공심사는 중앙정부(Secretary of State)가 임명

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패널위원(independent 

panel)에 의해 진행된다. 패널위원(Panel Member)

은 위원장(Panel Chair)과 비서진(Panel Secretariat)

으로 구성되며, 시민의견과 제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 달에 1∼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여 논

의한다. 공공심사(EiP)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계

획안에 대한 변경 및 수정·보완을 권고하는 보고서(Panel Report)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10) 

9) EiP는 1972년 카운티(County) 차원의 기본계획(Structure Plan)을 검토하는 ‘Public Local Inquiries’를 대체하

면서 도입되었다. Public Local Inquiries가 너무 상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iP는 계획의 전략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공공참여 절차로, 런던플랜에 

대한 EiP는 2003년에 처음 시행되었다(http://www.london.gov.uk/london-plan-eip/what-examination-public- 
e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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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사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논의할 주제와 패널위원을 선정

하고, 주요 현안을 사전에 고지하여 알린 다음, 공공심사에 대한 참관은 허용하되 상당히 

엄격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안별로 심층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 논의해야 할 주제를 정한 후 패널위원(panel)을 선정

- 공공심사 위원장(chair) 혹은 심사관(inspector)은 논의해야 할 주제를 소개하고, 위원과 참관

자들이 숙지하도록 함.

- 논의해야 할 주요 현안은 ‘위원회 노트’(panel note)를 통해 참석자에게 미리 공지됨.

- 공공심사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논의는 참관자(paticipant)와 함께 하되, 논의할 의사가 있는 

참관자는 의사 표시해야 하며, 참관자가 지도, 다이어그램, 사진 등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Panel Assistant를 통해 미리 전달해야 함.

- 참관자 혹은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2,000단어의 문서(Written Statement)를 작성하여 공공

심사과정에서 논의되도록 할 수 있음.

- 현안별 공공심사를 최종적으로 요약하는 시점에서 런던시장을 초대하여 참석하도록 함.

3. 자치구(Tower Hamlets) 계획에서의 시민참여

● 주민참여계획서(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 작성 의무화

2004년 영국의 도시계획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자치구 

계획(Local Plan)은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새로운 자치구 

계획인 LDFs(Local Development Frameworks)로 전환되었

다.11) 

이에 따라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타워햄릿(Tower Hamlets) 

자치구는 2006년 새로운 자치구 계획(LDFs)을 수립하였다. 

자치구 계획(LDFs)은 다양한 문서들로 구성되는데, 계획수립

10) 패널위원이 제시한 권고안의 반영 여부는 런던시장이 결정하지만, 런던플랜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11) 2010년 6월 집권한 보수당·자유당 연합정부는 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던 LDFs((Local Development 

Frameworks) 형식의 자치구 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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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주민(커뮤니티)을 언제, 어떻게 참여시키면서 진행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주민참

여계획서(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참여계획서는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

원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맞춤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

한, 자치구 계획 수립의 초기부터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원칙하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2009년 작성된 타워 햄릿의 주민참여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민참여계획서의 개요와 목적

- 주민참여계획서와 LDFs의 관계

-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방안

- 도시계획 및 LDFs 수립과정, 계획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방법과 시기

- 다양한 주민참여 유형별 장단점과 비용

-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자치구의 취합 및 조정방안 등

자치구 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 지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들 기관은 ①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특별기관(Specific Consultees)과 ② 일반적으

로 컨설팅받는 일반기관(General Consultees)으로 구분된다. 특별 컨설팅기관은 법에서 자

치구 계획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정한 기관들이며, 일반 컨설팅기관은 자치구 계획에 직접

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단체와 주민조직을 말한다.

특별 컨설팅 기관 일반 컨설팅 기관

·런던시장(Greater London Authority)
·Government Office for London
·Newham, Waltham Forest, Hackney, Southwark, 
  Greenwich, Lewisham 자치구, City of London
·석탄청(Coal Authority)
·환경청 (Environment Agency)
·Lea Valley Regional Park Authority
·교통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The Historic Building and Monuments 

Commission for England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
·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Thames Water

·Ward Councillors
·Residents' Panel
·Housing Association
·Young Mayor and Deputy Young Mayors
·Equality Forums(Interfaith Forum, 

New Community Forum, Pan-disability Panel
·Police
·Health Trust and Emergency Service
·필요에 따라서는 자치구 내의 여러 단체나 개발업자

<표 4-2> 타워햄릿 자치구의 주민참여를 위한 특별 및 일반 컨설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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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워햄릿(Tower Hamlets) 자치구는 계획수립 시 가능

한 한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하

고 적극적인 노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이민자와 소수 인종을 배려하여 자치구 계획(LDFs)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계

층 간 교육수준의 차이를 차이를 고려하여 계획서를 가능한 알

기 쉽게 작성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세

대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중·

소규모 사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가급적 주민참여가 용이한 시간대에 만나

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감안하여 온/오프(on-off) 라인의 참여를 병행하

여 활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계획정책지침(Planning 

Policy Statement 1)’을 통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규

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의 런던플랜 수립과정에서는 순회 설명회(Road Show), 인

터넷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공컨설팅(public consultation), 그리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시민의견을 검토하는 공공심사(Examination in Public) 과정 등을 통해 주민참여

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타워 햄릿(Tower Hamlets) 자치구 계획(LDFs)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커뮤니티)

을 언제,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를 제시하는 주민참여계획서(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치구는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민자와 소수인종, 사회적 취약계층들도 참여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노력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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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뉴욕

1. PlaNYC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1) PlaNYC 수립과정

PlaNYC는 블룸버그 시장에 의해 최초로 수립된 뉴욕시의 ‘장

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스터플랜’이다. 이 계획은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토지이용 중심의 마스터플랜이 아니

라, 향후 뉴욕시가 목표로 하는 도시의 미래상과 에너지, 환경, 

교통, 물, 기후변화 등의 핵심이슈에 대해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PlaNYC는 2005년 8월에 시작되어 1년 이상에 걸친 작업 끝에 

2006년 12월 초안이 완성되었다. 계획의 윤곽이 드러난 후 관련 시 및 주(州) 기관들과의 

협의, 커뮤니티 및 시민조직과의 회의, 공청회와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22일 ‘지구의 날(Earth Day)’에 공식 발표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aNYC 수립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체 계획

기간 21개월의 1/3에 해당하는 7개월 동안 시민사회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

이다(<표 4-4> 참조). 

<그림 4-4> PlaNYC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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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YC의 수립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계획이 공론화되기 

이전의 사전 준비단계이며, 두 번째는 공론화 및 계획보완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의 

실행 및 모니터링 단계이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뉴욕이 처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

던 각종 시책들을 조사하였다. 특히, 시장실 산하에 전담 조직인 “장기계획실”(OLTPS: 

Office of Long-Term Planning and Sustainability)을 신설하고, OLTPS 주관하에 자문위원

회를 운영하면서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공론화 단계에서는 2006년 12월 블룸버그 시장의 연설을 시작으로 타운홀 

미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세 번째 실행 및 모니터링 단계에

서는 추진계획 및 세부시책을 실행하고, 연차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이다.

2) PlaNYC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PlaNY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충실하게 진행했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

어 시민참여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계획안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시민들을 학습시키

는 효과가 있으며,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

∙ 일반인들이 계획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일반인들에게 시 정부의 환경 및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

∙ 계획절차에서 피드백을 활용하여 계획이 단순한 ‘초안’이 아닌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할 것

실제로 PLaNYC 수립과정에서 뉴욕시는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① 3개월

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② 지역의 리더, 공무원, 성직자 등과의 

타운홀 미팅 개최, 그리고 ③ 소수 이익집단 및 지역사회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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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0번이 넘는 커뮤니티 및 시민조직과의 회의를 가졌고, 11번의 공청회, 수십 번의 설

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공청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리더 회의(Community Leader Meeting)’, 

‘이민자 리더 회의(Immigrant Leader Meeting)’, ‘환경정의 청소년 회의(Environmental Justice 

Youth Summit)’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Website : 2006.12 ~ 2007.3.27 (일반 시민대상)

·Town Hall Meeting : 2007.2.28 ~ 3.12 / 

5개 지역, 5,000명의 지역 리더, 공무원, 성직자 등 초대 (600여명 참석)

·Community Leader Meeting : 2007.1. 18 ~ 1.30 / 

6개 지역 커뮤니티 리더 885명 초대(300명 이상 참석)

·Stakeholder Meeting

자료: http://www.nyc.gov/html/planyc2030/html/challenge/challenge.shtm

<그림 4-5> PlaNYC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

한편, 뉴욕시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뉴욕이 처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함

으로써,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갔다. 이를 통해 뉴욕시민들은 지속적인 성장, 노후화

된 기반시설,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뉴욕의 당면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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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알기 쉽게 작성한 시민홍보자료(주택부문) 

 

3) 시민참여를 주도한 전담부서 설치 : 장기계획실(OLTPS)

2006년 2월 뉴욕시정부는 시 헌장에 근거하여 시장실 산하에 직속으로 장기계획실

(Office of Long-term Planning and Sustainability; OLTPS)를 설치하고, PlaNYC의 전략 개

발 및 실행,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OLTPS는 PlaNYC의 실현을 위해 다른 기

관과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뉴욕시에서 수립·시행되는 모

든 정책과 사업들이 PlaNYC에 부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하였

다. 이에 따라 OLTPS는 PlaNYC의 실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 기관과 부서

의 정책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06년 6월 OLTPS는 실장 주도로 지속가능 자문위원회(Sustainability Advisory 

Board)를 구성하였다. 지속가능 자문위원회는 환경 정의, 녹색 건축, 환경정책, 부동산, 산

업, 노동, 에너지, 도시계획, 공무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PlaNYC를 수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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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

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산하에 7개 실무 위원회를 두고, 시 정부의 각 부서가 작성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검토․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4-7> 뉴욕시의 OLTPS와 자문위원회 조직

4) 시민참여를 통한 PlaNYC 수립의 성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PlaNYC는 뉴욕 시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PlaNYC 수립의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실현 가능한 아이

디어를 취합했고, 둘째, 발표된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의 협

조를 유도하였다. 셋째, 뉴욕이 처한 환경과 기반시설 문제

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고, 마지막으로 계획과정을 피

드백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PlaNYC는 4년마다 정례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수립부서

와 변경시기, 모니터링 등을 뉴욕시 헌장과 지방법에 명시하여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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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LURP)에서의 시민참여

1)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LURP: 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이란?

1975년 개정된 뉴욕시 헌장은 토지이용, 개발, 부동산 관련 제안서들을 공개적으로 검

토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에 관한 제안서를 검토

하는 과정으로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LURP)”을 마련하였는데, 이 제도는 시의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서들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된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시 헌장은 제안서 검토 시에 필요한 의무 검토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LURP)은 주요 도시계획 절차에서 주민참여를 공식

화하고, 공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채택한 도시계획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ULURP의 대상 및 주요 절차

ULURP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시 지도의 변경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용도지역제에 있는 특별 허가

∙ 시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선택

∙ 제안서의 청구, 철회

∙ 시가 아닌 다른 이에 의해 비용이 지불되는 부동산의 개수공사

∙ 주택 및 도시 재개발과 시, 주, 연방 법에 관련된 프로젝트

∙ 공중화장실 또는 수변 쓰레기 매립지

∙ 시 소유 부동산의 처분

∙ 시의 부동산 수용

ULURP의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① 제안서 제출 → ② 인증 → ③ 커뮤니티 보드

(Community Board) 검토 → ④ 보로 장(Borough President) 검토 → ⑤ 도시계획위원회 

검토 → ⑥ 시의회 검토 → ⑦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와 보로 장(Borough 

President)에 의해 거부된 제안서(Triple no) 검토 → ⑧ 시장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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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를 통한 시민참여

커뮤니티 보드는 시 헌장 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시 기관으로, 보드 회원은 시 공무원으

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각각의 보드는 자체 조례를 채택할 수 있고, 자체 직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보드는 토지이용과 조

닝문제, 시 예산, 공공서비스, 기타 커뮤니티의 복지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 자문하거나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뉴욕시의 커뮤니티 보드는 시 전체를 최대 인구 50,000명을 기준으로 일정한 지리적 

범주로 구분한 59개 커뮤니티구역(Community Districts)마다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당

해 구역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최대 50명의 보드위원으로 구성된다. 보드위원은 급여

없이 봉사하는 봉사직으로, 보로 장(Borough President)에 의해 임명되는데, 이 중 절반은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권고된다.

커뮤니티 보드는 필요에 따라 보드위원 외에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Committee)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는 최대한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뉴욕주 공개회의법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된다.

〇 Community Districts and Boards

 ∙ 59 Community Districts and Boards

   - Bronx(12), Brooklyn(18), Manhattan(12), Queens(14), Staten Island(3)

 ∙ 임명 : 자치구의 장이 보드구성원 임명, 시의회에서 지역 인구에 비례해서 구성원의 과반 지명

 ∙ Board Membership

   - 50명까지는 해당 커뮤니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해야 하고 해당 커뮤니티에 이해관계

가 있어야 함(지명자들의 의무는 커뮤니티의 모든 요소와 근린을 고려하여야 함).

   - 4월 1일부터 2년 임기이며 1/2의 구성원이 매년 교체

   - 시의 공무원은 25%를 넘지 못함.

   -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음.

 ∙ 제명 : 6개월 이상 커뮤니티 보드와 커뮤니티 미팅에 결석하는 경우 자치구의 장에 의해 제명될 

수 있음.

 ∙ 역할 : 커뮤니티 보드는 시 조직으로부터 자치권을 가짐. 보드 구성원은 시 공무원 자격 

 ∙ 구조 : 각각의 보드는 정관 또는 내규를 채택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간부를 선출할 수 있음.  

의장이 다른 운영위원들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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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욕시 도시계획과

<그림 4-8> 뉴욕시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 (ULU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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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laNYC 수립과정에서 뉴욕시는 계획안 초안이 마련된 후 

관련 시 및 주(州) 기관들과의 협의, 커뮤니티 및 시민조직과의 회의, 공청회와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전체 계획수립기간 21개월 중 7개월간 의견수렴)을 거쳤다.

또한, 계획수립과정에서 시장실 산하의 직속기관으로 장기계획실(OLTPS)을 설치하여 

PlaNYC의 전략 개발 및 실행, 모니터링 등을 총괄관리토록 하였다. 장기계획실(OLTPS)

은 지속가능 자문위원회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

공받았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립된 PlaNYC는 시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계획수립 부서, 수립 주기, 모니터링 등이 시 헌장에 명문화되는 등 법제화

되었다.

한편,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LURP)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뉴욕의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공식화하고, 공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채택한 도시계획 

제도이다.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LURP)은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를 통해 시

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의 커뮤니티 보드는 59개 커뮤니티 구

역마다 구성되며, 최대 50명의 보드위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보드위원 외에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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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쿄

1. 일본의 도시계획체계와 시민참여

일본의 도시계획체계는 광역정부 차원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과 지방정부 차원

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으로 구성된다.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은 도시계획법 제6조

의2 규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과거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정비·개

발 및 보전방침이라고 불리웠다. 한편, 시구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은 동법 제18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정촌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말한다. 

국토교통성의 ‘도시계획 운용방침’에 따르면, 이들 마스터플랜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

운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역구분
(선긋기 제도)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방침)

시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개별도시계획

주택시가지 재정비 방침

도시재개발 방침

방재가구 정비 방침

• 지역지구
• 도시시설
• 시가지개발사업
• 지구계획 등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비국 홈페이지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seisaku/master_plan/index.html)

<그림 4-9> 일본의 도시계획체계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시 시민참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성 ‘도시계획 운

영지침’12)에서 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 도시계획 운영지침은 2008년 12월에 수립된 제6판으로, 2010년 9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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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도시계획법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항13)은 도시계획안 작성 시 필요할 경우 공

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나 설명회 외에 주

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의 방향 및 내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마

을만들기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워크숍 개최, 마을만들기 협의회에 의한 계획안 제안 등

을 지역 여건에 따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②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조례로 보완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시정촌 마스터플랜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설

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거나, 도시계획안에 대한 열람기간을 법정기간인 2주보다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 추진 시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설치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에 관한 지식․정보의 제공

도시계획이 원활하게 결정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정된 도시계획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 만들기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지식․정보를 제

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한다.

∙도시계획 제도에 관한 강습회, 워크숍 등의 개최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의 지원

∙도시계획에 관한 팸플릿 등의 작성

∙도시계획에 관한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의 활용 등

④ 도시계획에 관한 인재 육성 및 전문가의 활용

13)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 

안을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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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관

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 제공과 함께,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주민의견 청취, 워크숍 개최 

등 지속적인 피드백 작업과 합의형성 과정이 중요하다.

 

2. 도쿄도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됨에 따라 도쿄도의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정책’은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정책’(통상적으로 ‘도시계획구

역 마스터플랜’이라 불림)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도쿄도는 도내 전체 도시계획구역

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1)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

도쿄도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은 2001년부터 수립 작업을 진행하여 2004년 3월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다.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치구에

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 이를 바탕으로 중간안을 작성하고, 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작

성된 도시계획안에 대해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게 된다.

<그림 4-10> 도쿄도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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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의 주요 수립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0년  5월 　도시계획법 개정 (2001년 5월 시행)

　　     *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을 의무화

2000년 12월 　<도쿄 구상 2000> 수립

2001년  3월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 답신 ‘사회경제정세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도쿄의 

새로운 도시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2000년  5월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

2001년 10월  <도쿄의 새로운 도시만들기 비전> 수립

2002년  3월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 답신 ‘도쿄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2002년  5월 　도쿄도가 작성한 23구 및 도서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원안(당초안)을 

각 구 및 도서지역의 정촌(町村)에 조회, 다마(多摩)지역 각 시정촌에 원안 

작성을 위한 자료제시를 의뢰

2002년 12월 　구시정촌의 자료를 모아 초안 작성

2003년  3월 　초안의 구성, 개요에 대하여 도민에게 인터넷으로 공개, 의견청취

2003년  7월 　중간안 작성, 중간보고, 공람

2003년  9월 　중간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03년 10월 　도시계획안 작성

2003년 11월 　구시정촌에 의견 조회

2004년  1월 　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

2004년  3월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 부의

2004년  4월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 결정 고시(4월 22일)

2006년 10월 　 <10년 후의 도쿄> 계획 수립

2007년 11월 　미야케(三宅)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안) 공고 및 공람

2008년  2월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 부의

2008년  3월 　결정고시(3월 7일)

2009년  7월 　 <도쿄의 도시만들기 비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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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쿄의 도시만들기 비전’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도쿄도는 2001년 도시의 미래상과 추진전략,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도시만들기를 위

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쿄의 새로운 도시만들기 비전’을 수립하였다. 도시만들

기 비전은 비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에 근간이 되는 계획이다. 이후 2009

년 7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안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살펴보면, 계획안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2주 동안

(2009. 7. 1～7. 14) 개정 중간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공서14)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의견 제출 시 개인은 주소(구시정촌 단위까지),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은 지역(구시정촌 단위까지)과 업종을 기재하면 된다. 단, 개인정보 보호차원

에서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위치)는 제외하고 공개된다.

공람 결과, 우편, 팩스, 이메일 및 전화 등을 통해 총 3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된 의견은 검토 작업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그림 4-11> ‘도쿄의 도시만들기 비전(개정)’ 중간안에 대한 의견모집 공고

14) 계획안의 열람은 도민정보 룸(도쿄도청 제1청사 3층), 도쿄도 타마(多摩)건축지도사무소(다치카와(立川) 
합동청사) 등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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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리마구(練馬区)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서의 시민참여

네리마구는 도쿄도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로 도쿄도 23구 중 가장 늦게 신설

되었다. 2011년 1월 1일 현재 네리마구의 인구는 715,683명이며, 면적은 48.16㎢이다.

1)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과정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은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3단계로 구분

된다. 먼저 기존 자치구 계획을 평가하여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개최 및 공람(3주

간)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 및 공람(2주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의견서와 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림 4-12>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

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치즈쿠리 강좌를 개최하고, 구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

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인 계획수립체계를 구성하였다.

특히, 계획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민이 참여하는 ‘네리마구 21

세기 마치즈쿠리 간담회’(초안작성 포함 총 11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구민 마을

만들기 연속강좌’(워크숍 포함 총 14회) 수강생으로 구성된 ‘네리마구 마치즈쿠리 구민간

담회’(총 10회)와 ‘마치즈쿠리 자주(自主)간담회’(12회)에서 제시된 제안 및 의견을 근거

로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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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구민마치즈쿠리 
연속강좌

- 마치즈쿠리에 대한 학습, 구민과 함께 마치즈쿠리를 추진할 목적으로 도입
-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도입, 1998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11회 개최

21세기 
마치즈쿠리 간담회

-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 4명,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구민 4명, 담당 공무원(과장) 
4명 등 12명으로 구성

- 제언(1회), 초안작업(3회)을 포함하여 총 11회 개최, 전체구상과 관련된 의견 제시

마치즈쿠리 
구민간담회

- ‘구민 마치즈쿠리 연속강좌’ 수료자 중, 일정 횟수 이상 출석한 구민 33명으로 구성
- 1999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총 10회 개최

마치즈쿠리 
자주(自主)간담회

- ‘마치즈쿠리 구민간담회’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이 관여하지 않고 주민 자체적으로 조직
- 총 12회 개최

<표 4-3>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특징 

이후 구청장은 구청 내에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검토위원회(5회)를 구성하고, 분과

회의(2회) 및 전체회의(3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계

획안을 구의회회와 도시계획심의회의 보고 및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였다.

<그림 4-13>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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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견수렴 및 블록별 간담회 운영

네리마구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보(區報) 

특집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민 

설명회를 개최(13회)하였다. 또한, 출장소와 51개 도서관

에서 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10월 11일부터 1개월간 계획안에 대한 구민의견

을 접수한 결과, 총 250건(구보 특집호 설문조사 의견 225

건, 이메일 12건, 팩스 9건, 기타 서면의견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안에 

반영되었다.

특히,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는 지역별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초

안작성 단계에서 부터 2003년 3월까지 주민참여를 통한 지침만들기를 추진하였다. 네리

마구 전체를 실질적인 생활권을 기준으로 7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블록마다 ‘블록 

간담회’를 설치하였다. 주민들은 블록간담회를 통해 직접 지역별 지침 작성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한 인원은 지원자와 추천자를 포함하여 모두 133명이었다.

<그림 4-14>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서의 지역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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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침은 카르텔(Cartel)과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구분되어 작성된다. 여기서 

카르텔이란 블록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파악한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담은 진단서를 

말하며, 가이드라인은 그에 따른 지역별 정비 지침을 말한다. 특히, 자치구는 블록 간담회

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토지이용 지침’과 ‘마을만들기 지침’을 작성하며, 지역 카르

텔의 제안 내용을 기초로 블록 간담회와 협의를 거쳐 ‘마을만들기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을 작성한다.

지역별 지침

카르텔(진단서)에 해당하는 항목 가이드라인(처방전)에 해당하는 항목

1~7-2  지역의 특성
1~7-4   블록 간담회에 의한 지역 카르텔(지역의 현황, 

특성 및 과제 등의 부분)

1~7-1 (1)  1) 토지이용 지침
1~7-3 (1)  2) 마을만들기 지침
1~7-3 (2)  마을만들기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표 4-4> 네리마구 지역별 지침의 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도시계획 관련 마스터플랜은 도도부현이 수립하는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과 시구정촌이 수립하는 ‘시구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마스터플랜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도시의 미래상과 실현방

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의 도쿄도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은 초안, 중간안, 도시

계획안 등 3단계의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작성되며, 과정별로 인터넷 공개, 도민 의견청취, 

공청회, 공람 등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주민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

스터플랜은 구민, 전문가, 공무원 등 3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계획체계를 통해 수립되며, 

3단계의 계획수립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마치즈쿠리 강좌,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현안 문제를 다루는 지역별 계획 수립 시에는 자치구 전체를 7개로 구분하

고 ‘블록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현황과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진단하는 등 주민들

이 체감하는 수준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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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런던플랜과 타워 햄릿 자치구계획, 뉴욕의 PlaNYC와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LURP), 그리고 도쿄도와 네리마(練馬)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상세하고 친절한 계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현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런던

과 뉴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계획진행 중간시점에 계획초안(draft)을 공개함으

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계획안을 완성해 가고 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계획이슈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하고, 도시계획 시민강좌를 개설하는 등 시민들의 이

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 충분한 계획기간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

고 있다. 런던 플랜(2004)의 전면개정안 수립 시 공공컨설팅에 약 3개월, 공공심사(EiP)에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뉴욕에서도 시장이 계획안(PlaNYC)을 발표한 후 약 7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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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순회 설명회(Road Show), 공청회 외에도 소수자 그룹 

등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을 접촉하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셋째, 일정한 공간단위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문가

파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치구 계획 수립시 일정한 공간단위(블록)별

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파견제도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넷째,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의무화하거나 관련법을 제

정하여 법제화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정책지침을 통해 도시계

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커뮤니티) 참여”가 필수적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법정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계획서(SCI)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뉴욕의 PlaNYC는 2007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수립하는 임의계획이었으나, 이

후 뉴욕시 헌장을 개정하여 장기계획실(OLTPS)에서 4년마다 PlaNYC를 수립하고, 1년마

다 모니터링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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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개선방향

제1절 시민참여 관련 개선과제

지금까지 국내외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실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 열람 외에는 별다른 방식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공되는 정보 또한 고시·공고문, 도면 등 행정문서 위주로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관련 개선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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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참여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정보(inform) 제공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고시문과 도면 등 행정정보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도시계획 정보

를 시민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춰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관

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난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대

부분 공청회와 설문조사, 열람 등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난 30여년간 시민생

활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제

도와 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실있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방법을 다양화하

고 참여시기를 조기화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도록 시민참여 

관련 제도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를 적극

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의 대부분을 

외부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하여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수행하는 현행 방식도 소극

적인 시민참여를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

극적인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전문

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넷째, 현재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제도는 최소한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시민참여와 공론화과정 없이 수립된 계획이 그 정당성을 갖지 못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시민참여 관련요건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

편이 필요하며, 시민참여 시기와 횟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 혹은 조례

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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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민참여 개선방향

1. 알기 쉽고 편리한 도시계획 정보 제공

1) 알기 쉬운 도시계획 정보 제공 및 이벤트 개최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할 때, 관련 계획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 

때 제공되는 도시계획 관련정보는 도면외에 팸플릿,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시각자료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가도록 한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 관련 시민강좌를 확대하고, 각종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북 도시아카데미 (성북구)

 성북구 도시아카데미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에 대한 미래상을 그려보고, 행정 및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 조정을 통해 마을을 만들어가는 스튜디오형 학습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
여 현재까지 2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2) 인터넷, 휴대용기기 등을 활용한 쌍방향 의사소통체계 구축

도시기본계획이나 부문별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법정 계획 또는 비 법정계획이

라 하더라도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시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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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계획의 진행 상황, 시민의견 및 조치결과, 

계획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공청회 개최나 열람 공고 시 희망자에 한해서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활용

하는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내실 있는 공론화 과정의 운영

1) 시민과의 접촉기회 확대 및 참여시기의 조기화

내실있는 공론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과의 접촉기회를 확

대하고, 계획수립 초·중반기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기를 앞당

기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아이디어 공모, 시정 모니터 요원, 계획안에 대한 (순회)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계획안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한 중간 계획(안)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공청회(혹은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의견을 중간에 수렴하고 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참여 유도 및 의견 청취

시민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계층이나 그룹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수립

해 왔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청주시에서 시도했듯이, 미래상 설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

해서는 관련 시민단체와의 공동연구(조사)를 추진하고, 계획 수립 시 소수자 그룹과의 간

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주 위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세입자까지 참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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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한 주민협의체 등 대표자 그룹 형성

인사동이나 북촌마을, 휴먼타운에서 보듯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 서로 다른 이해관

계를 가진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주민협

의체 등 대표자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협의체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사

를 협의·조정하는 대표자 그룹으로, 계획과정 중 지역주민들과 계획가, 행정측의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및 전문가 역할 강화

1) 시민참여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성공 사례 발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필요성, 

다양한 시민참여 기법, 토론과 합의형성 기법 등 시민참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도시계획 홍보관을 설치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열람, 회의 개최, 도시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참여와 관

련된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시

킬 필요가 있다.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도시계획 지원센터 설치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는 전문성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할 최소한의 비

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공공의 재정 지원 및 전문가 파견제도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서울시 혹은 자치구별로 주민참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가칭) 도시계획 

주민참여 지원센터”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센터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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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업무, 정보 및 학습기회 제공, 주민참여 사업 지원, 주민참여 관련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센터>

◦설립 및 운영
 - 구민, 기업, 행정이 참여하는 파트너십형 마치즈쿠리 추진을 목적으로 1992년 4월 1일 일본에

서 최초 설립
 - ‘재단법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에서 운영

◦예산
 - 센터운영비 : 세타가야구의 출연금, 위탁수수료, 도서출판 및 도서판매 수익금으로 충당
 - 마치즈쿠리 사업 지원 : ‘공익 신탁 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에서 지원

◦특징
 - 펀드와의 제휴를 통해 주민활동 지원
 - 마치즈쿠리 활동그룹과 공동으로 조사연구, 심포지엄, 강연회 등 개최
 - 주민과 행정사이의 중립적인 역할 수행
 - 지속적인 마치즈쿠리 활동으로 주민참여형 마치즈쿠리 노하우 축적

<그림 5-2>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센터의 활동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 계획가” 제도 도입 운영

지구단위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초기부터 참여

하여 주민 입장에서 계획내용을 조정·협의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 계

획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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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참여 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선

1) 공청회를 이원화하여 운영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청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계획안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 실시하고 있는 공청회를 계

획수립 초중반기와 중후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

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는 계획수립 초중반기에 개최하여 일반시민, 시의회나 시민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전문가를 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는 계획수립 중후반기에 개최하되, 런던의 “공

공심사(EiP)” 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다. 즉, 계획내용을 핵심사안별로 나누

어 몇 차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법정 계획 수립 및 심의 시  “시민참여 보고서” 제출 의무화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계획안 심의 시 “시민참

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보고

서에는 해당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고, 그 과정

에서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제시하도록 한다.  

3) 시민참여과정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민참여와 관련된 의무사항은 법제도에 담아야 하지만, 공청회 개최시기와 횟수, 열람 

방법과 기간, 시민의견 제시방법, 그리고 주민협의체에 대한 공공의 행ㆍ재정적 지원 조

치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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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계획유형별 시민참여 개선 및 추진방향

1. 계획유형별 시민참여 개선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참여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와 열람 외에 설명회와 간담회를 2회 

이상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

렴할 수 있는 시민아이디어 공모, 시정모니터 요원 등을 활용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

립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조정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 계획

가”제도를 도입하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시민참여 범위와 대상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은 전문가 외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구역 소유자 외에 거주자(세입자)까지 이해관계자에 포함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을 검토한다.

셋째, 공개되는 도시계획 정보내용에서는 두 계획 모두 현황조사 자료 및 사전조사 보

고서, 열람 도서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의 진행상황과 제안된 의견, 조치결과 등을 시ㆍ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

메일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넷째, 시민의견 제시방법에서는 법정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

이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손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홍보 및 공공지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도시계획 시민강좌, 워크숍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희망자에 한해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여 도시계획 관련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시민참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

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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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 혹은 자치

구별로 주민참여 도시계획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분 개선방향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참여방법 및 
시기

참여방법의 다양화
- 공청회 외에 간담회, 설명회 개최
- 시민아이디어 공모, 시정 모니터 요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열람 외에 간담회, 설명회 개최
- 해당 지역 주민조직의 활용 및 “공공 계획

가”제도 도입

참여시기의 조기화
- 공청회, 설명회 조기 개최

(2회 개최 검토)
- 계획수립 초기에 설명회 개최

참여범위와 
대상

다양한 이해관계그룹
의 참여유도 및 의견 
청취

- 전문가 외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
계 그룹의 의견청취

- 소유자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개념으로 참
여 대상 확대(세입자 등 포함)

공개되는 
정보 내용

계획정보를 시민 눈
높이에서 알기 쉽게 
제공

- 현황조사자료
- 사전조사보고서, 계획안 및 관련도서
- 계획의 진행상황, 제안된 시민의견 및 조
치결과 등

- 현황조사자료
- 열람 도서를 알기 쉽게 작성

(도면화, 시각화, 해설 등)
- 계획의 진행상황,  제안된 시민의견 및 조

치결과 등 

의견제시
방법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구축

- 홈페이지 개설, 별도의 의견제시란 마련
- 홈페이지 개설, 별도의 의견제시란 마련
- 열람 방법 개선(온라인 등)

홍보 및 
공공지원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 도시계획 시민강습회/워크숍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도시계획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등록자 한정)

- 시민참여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성공
사례 발굴

- 주민협의체 등 자발적 주민조직에 대한 지
원체계 마련(도시계획 관련 정보 제공, 전문
가 파견, 활동비 지원 등)

-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 만화, 애
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

- ‘도시계획 주민참여 지원센터’ 운영 

<표 5-1> 도시계획 유형별 시민참여 개선방향

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

앞서 시민참여 5단계론에서 언급했듯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개

선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3단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는 정보 제공 단계이다. 인터넷을 통해 종전 보다 진일보한 도시계획 정보

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도시계획 정보와 소식을 제공

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쌍

방향 의사소통, 도시계획 관련 시민강좌 및 이벤트 개최, 법정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 운영 

의무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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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2단계는 시민과의 협의·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

해 시민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소수그룹이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계획 수립 시 심의과정에 “시민참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

록 하고, 공청회와 열람 등 시민참여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마지막 3단계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시민들과 협력하는 단계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 계획가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시민패널, 시민자문단, 시민포럼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협력적인 계획수립체계를 구

축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그림 5-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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